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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대학의 핵심 기능인 교육·연구·사회봉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교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원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되고 이것이 대
학 공동체의 역량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초점은 ‘여성교원’이다. 양
성평등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도 여성교원 문
제를 개선하는 데에 힘써왔다. 좀 더 많은 여성교원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여성교원뿐만 아니라 교원 전체에, 나아가 대학 공동체 전체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이 연구는 교원 채용 전후 단계와 관련된 최근 현황 및 제도를 확인
하였고, 그동안 제시된 방안들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여성교원 채용 확대 및 여성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
음과 같다.

여성교원 채용 확대를 위한 방안

첫째, 여성 교원 채용 확대 문제는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대학의 뚜렷한 비전을 바탕
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학내 제도 수준에서 각 교육단위별로 여성교원 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
립할 것을 제안한다. 중장기 계획에는 각 교육단위별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실천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또한 계획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모
니터링 및 후속조치 권한을 양성평등추진위원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공무원법」 상의 채용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 조항(3분의 1법)은 
대학교원 다양성의 척도를 출신 학교로만 한정하고 있다. 다양성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성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본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임용 이후 여성교원의 역량 강화

첫째, 생애주기별/직급별로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워크숍, 멘토링)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여성교원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다루는 이슈도 출
산 및 육아와 같은 생활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및 학술 활동을 아우른다.

둘째, 학내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여
성교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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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교원 다양성 증진: 왜, 무엇을, 어떻게 

1. 왜 (또) 여성교원인가?

한 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안에서의 역할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
지만 그 중심에 놓여 있는 대학의 기능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를 세 꼭짓점
으로 하는 삼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세 가지 각각의 분야에서 훌륭한 결과를 
낼 때, 또 그것들이 서로 선순환 하는, 즉 연구의 결과가 교육과 사회봉사의 현장에서 
쓰이고, 교육에서의 수요가 연구의 밑받침을 제공하면서 사회봉사와도 결합되고, 사회
봉사의 경험이 연구와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틀 짜는데 역할을 하는, 피드백 구조가 
만들어질 때 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십분 발휘된다.

이 세 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동력은 여러 곳에서 찾
을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의 하나가 교원의 구성일 것이다. 따라서 서
울대학교라는 공동체의 성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특히 그 공동체의 핵심기능을 맡고 
있는 교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해방 이후 건국과 함께 개교하여 이제 70주년을 맞는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연구-교
육-사회봉사의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세
계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 글로벌 시대의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인류공동체를 위한 사회봉사와 공헌을 목표로 하는 이 시점에서 더 큰 도약을 위해 
짚어봐야 할 것들은 많다. 이 보고서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구
성원에게 기회를 보장해 모든 성원들의 개인적 역량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성된 집단만이 가질 수 있는 공동체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통한 대학 공동체의 건강성, 그리
고 그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수월성, 또 이를 후속세대로 이어가는 지속가능성
을 목표로 하는 틀을 만들고, 그 틀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지난 70년
의 역사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토대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연구를 
발주한 다양성위원회의 비전이고, 함께 연구에 참여한 연구팀의 목적이다.

*

‘다양성’의 차원 또한 다양하다. 개방과 참여, 다양성과 복합성의 방향으로 변화해가
고 있는 사회 전반의 여러 추세는 대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교원 구
성에 초점을 맞출 때 현안이 되는 것으로 외국인 교원과 관련된 문제 등도 있지만, 
가장 눈에 띄면서도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여성교원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 5 -



분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은 중요한 이슈로 논의
되고 있고, 관련된 많은 진전이 있었다. 교육 기회라는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양성평등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대학진학률에서는 여학생
이 오히려 남학생보다 높다. 통계청의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67.6%, 여학생은 74.6%로 나타나고 있고, 역전이 일어난 2009년 이후 그 
격차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68.0 82.1 78.9 72.5 71.3 70.7
남자 68.3 83.3 77.6 70.2 68.6 67.4
여자 67.6 80.8 80.5 75.0 74.3 74.5

<표 1-1> 성별 대학진학률 추이 

출처 :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지표』(2015) (단위: %)
Ÿ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Ÿ 1) 진학률=(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100 
  2) 2011년부터 4월 대학등록자 기준 (종전은 2월 합격자 기준)
  3)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였음

서울대학교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1970년대에 10%대에 머
물던 여학생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해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40% 전후의 비
율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이보다도 높아서, 2015년 입학생의 45.5%가 여성
이었다. 이는 그만큼 다양화된 학문후속세대 구성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교원 학생(재학생)
전임 비전임 학부 대학원

전체 2,075 3,803 16,511 11,979
남성 1,773 2,383 9,835 6,740
비율 85.4% 62.7% 59.6% 56.3%
여성 302 1,420 6,676 5,239
비율 14.6% 37.3% 40.4% 43.7%

<표 1-2> 서울대 교원 및 재학생 성별 현황

출처 : 서울대학교 교무과
Ÿ 2015년 4월 1일 기준
Ÿ 비전임교원 : 명예교수, 기금교원, BK/HK교원, 시간강사, 연구교수, 강의교수, 조교, 초빙교원 등

하지만 교원 구성에서는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여성의 비중이 눈에 띄
게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여성전
임교원의 비율은 22.3%로 큰 격차를 보인다.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
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등을 포함하는 비전임교원의 경우 여성교원의 비율은 40.9%
이다.) 그나마 2000년 13.7%까지 내려갔던 수치에서 많이 회복한 것이다. 이를 국·공
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13.6%와 23.9%이다. 서울대학교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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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벗어나지 않아 2015년 현재 14.6%의 전임교원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된다.

성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남성 5,268 19,184 24,588 10,602 59,642 

비율(%) 61.6 72.8 83.3 86.3 77.7
여성 3,290 7,213 4,916 1,689 17,108 

비율(%) 38.4 27.3 16.7 13.7 22.3 
합계 8,558 26,397 29,504 12,291 76,750 

<표 1-3> 전국 4년제 대학의 성별·연령대별 전임교원 현황 

출처 : 한국연구재단, 『2015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분석보고서』(2015)

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일반적인 태도는 시간이 해결할 거라는 것이었다. 부모 세
대가 자식 세대에 의해 대체되듯이, 현재 학생 세대가 교수 세대를 대체할 때가 되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될 텐데,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지금 성급하게 
인위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반 세기동안의 발전과정을 특징 
지웠던 성장주의, 속도전의 심리, ‘빨리빨리’의 문화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뒷전
으로 밀린다.

하지만 우선 현재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보이는 성별 격차 해소가 자연
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문화
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산아제한과 의료법의 태아성감별금지규정 등 구체적인 (때
로는 강제적인) 정책적 개입이 있었고, 또 여권신장과 양성평등이라는 전세계적 이념
의 공감대가 뒷받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편으로는 교원 구성의 다양성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루어 내기 위한 여러 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는 점이 분명해 진다. 무엇보다도 만약 앞에서 거론된 자연적 세대 대체의 효과가 있
다면 여학생 입학생의 비율과 여성교원의 비율은 10년에서 15년의 지체를 두고 연동
해 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패턴은 찾아볼 수 없다. 

*

성원의 다양성이 조직의 운영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
준한 연구가 있어왔고, 지금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이라는 조직으로 
범위를 좁혀도 연구-교육-사회봉사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성의 실질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로 입증되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목표가 정당성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효용성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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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측면, 특히 늘어난 여학생들에게 역할모형으로서 갖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사회봉사에 있어서도 사회와의 조응성을 높
임으로써 봉사와 공헌의 사회적 적합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대학
이 갖는 선도적 위치를 고려할 때 더해지는 상징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에 대해서
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의 측정이 어렵다고 인식되던, 그래서 회의적인 태도가 많
았던 연구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긍정적인 증거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연구와 관련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성과 효용성을 충분히 갖는 것이 
여성 개개인의 연구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
이 일차적인 효과라면, 그에 더해 다양성의 증가가 가져오는 학문공동체 내에서의 문
화 변화와 그 효과라는 이차적인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는 학사운영을 비롯한 학내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형식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변화들이 이끌어내는 개방성은 학문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기반이기도 하다. 또 하나 연구 활동 자체가 새로운 연구 분야
의 개척이나 종래와는 다른 소재의 선택 등 아주 구체적인 측면에서까지 바뀔 수 있
다는 점이다. 한 예로, 그동안의 전통적 논의대로라면 다양성의 이념적, 철학적 효용
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이공분야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젠더 혁신’ 프로젝
트는 연구의 방향과 방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개혁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잘 알려진 교육과 사회봉사에서의 효과와 더불어 연구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부가 
가치를 더해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그것이 수월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
는 것이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서 최근 대학의 교원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교
원의 (개개인의, 또 동시에 그룹으로서의) 역량개발’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리하면, 여성교원 증대를 통한 교원 다양성의 확보는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라는 정
당성 측면에서도 요구되지만 대학의 수월성 증진이라는 효용성 측면에서도 요구된다. 
교원 다양성을 위한 정책의 제도화는 보다 질 높은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를 가능하
게 하고 남녀를 망라한 대학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현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교원 다양성의 증진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
여할 것이다. 

- 8 -



2. 그간의 학내 논의 

여성교원 증대를 통한 교원 다양성의 제고가 정당성뿐만 아니라 효용성도 분명한 목
표라는 관점에서 국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또 실천에 옮겨지고 있
으며, 국내의 대학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에서 항상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대학의 혁신에도 앞장서온 서울대학교도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여교수회의 활동이나 인권센터의 설립, 양성평등추진위원
회의 도입 등 의미 있는 노력들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학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그간
의 노력과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 보고서의 위치를 잡아보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여성교원의 채용 확대와 지위 향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실
제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에도 가장 크게 기여해 온 조직은 단연 서울대학교 여교
수회이다. 1987년 6월 16일에 각 단과대학의 여교수 28명이 모여 가칭 ‘서울대학교 
여교수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89년 11월 12일에 ‘여교수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여교수회는 “서울대학교 여교수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여교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세우고, 교내외 여교수들에게 실질적인 도
움을 주는 한편 1990년대 초부터는 다양한 학술 활동을 조직하고 입법 운동을 전개
하는 등 여성교원 지원 제도 형성에도 기여해 왔다(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2006: 353). 

2001년 8월 27일에 당시 7% 수준이었던 여교수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내
용을 담은 ‘여성 교수 채용 목표제’ 도입을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것이 대
표적인 예이다. 여교수회는 건의문에서 첫째, 여교수 비율을 장기적으로 여성연구자 
비율(당시 30%)에 맞출 것, 둘째 채용 시 남성지원자와 같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경
우 여성을 우선 임용할 것, 셋째 정부도 대학평가 때 여성교수 채용 대학에 가산점을 
줄 것을 주요 방안으로 건의하였다. 실제로 이 제안은 2003년 6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영되었고, 이에 근거해 교육부가 2003년 10월부터 시행
한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로 이어졌다. 

2010년까지 국공립대의 여성 교수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채용목표
제가 시행된 것과 비슷한 시기인 2003년 12월에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에 
근거해 교내에 양성평등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에 여성교원의 수
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와 발을 맞추어 여교수회와 양성평등추진위원회, 그리고 
2001년에 개소한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여성교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왔다. 이들은 학술행사 및 연구를 통해 채용목표제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
는 한편 채용된 여성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꾸준히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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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체 연구명 및 주요 내용

2007.12
양성평등

추진위원회

양성평등에 입각한 대학교원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콜로키움

Ÿ 여성박사 증가 추세에 비해 여성교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 분석 
Ÿ 서울대학교 여성 대학원생 대상 인터뷰 실시 
Ÿ 대학원 입학, 프로젝트 참여, 강의 배정 등에서 차별 존재 

2008.12 여성연구소

여교수 채용확대 방안 연구

Ÿ 여교수 비율이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치 대비 낮음
Ÿ 여교수 채용에 관한 인식조사 실시 
Ÿ 여교수 채용 촉진에 필요한 실질적 방안 부족 

2010.02
여교수회,

여성연구소

여교수 지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Ÿ 여교수의 임신, 출산 등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해 직급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필요 

2011.04
양성평등

추진위원회

여성인력 참여확대를 위한 서울대학교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Ÿ 최근 여교수 임용 현황 및 주요 보직/위원회 참여현황 분석 
Ÿ 여교수 채용확대 등 양성평등 실천계획 추진현황 검토 
Ÿ 서울대 중장기계획 차원에서 여교수 채용확대의 실질적 방안과 

정책 제안 

2013.12 여교수회

여성글로벌리더십 강화방안연구

Ÿ 미국 주요 대학의 여교수 임용 현황 및 채용 확대를 위해 도입
한 정책 검토 

2014.12 여교수회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추진정책의 검토와 발전방향 제시

Ÿ 양성평등 임용 우수 사례 소개 
Ÿ 여교수 채용 확대를 위한 임용목표제 재도입 건의 

2016.04
다양성
위원회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운영의 다양성 증진 방안

Ÿ 다양성의 개념에서 본 여성교원 채용 확대 논의 
Ÿ 교육공무원법의 타교출신 임용 조항 개정 제안 
Ÿ 하버드대 다양성위원회 등 해외 선진사례 소개 

<표 1-4> 여성교원 관련 교내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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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목표제 시행 4년차를 맞은 2007년에 양성평등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양성평등에 
입각한 대학교원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콜로키움”에서는 늘어나는 여성 대학원
생과 여성 박사가 학계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의 실태를 조
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을 인터뷰하여 대학원 
입학, 프로젝트 참여, 강의 배정 등 커리어 형성의 주요 단계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는 여성교원의 문제를 학문후속세대가 형성되는 대
학원에까지 확장해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의 효과를 점검한다는 취지로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가 
2008년에 수행한 『여교수 채용확대 방안 연구』는 서울대학교의 여성교원 채용 실태
를 밝히고 여성교원 채용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연구는 여성교수 비율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율에는 미
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여교수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학 구
성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는 결국 여
성교원 채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여교수회와 여성연구소가 2010년에 수행한 『여교수 지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는 
채용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채용 이후 여성교원이 주로 겪게 되는 문제를 심층적
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계약·승진·정년보장 심사 시 임신 및 출
산, 육아 활동을 고려하도록 하는 ‘교원임기신축운영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같은 해 7월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과 「서울대학교 전임교
수 재계약·승진·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
되고 있다. 

2011년에 양성평등추진위원회가 발간한 『여성인력 참여확대를 위한 서울대학교 양성
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보고서』는 2010년을 목표로 한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
제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10년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여교수 채용확대 
등 양성평등 실체계획’의 실행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2003년부
터 2010년까지의 여교수 임용 현황과 주요 보직 및 위원회에서의 여교수 구성비를 
분석해, “여교수 비율이 20% 미만인 학과(부)는 여교수 채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
련하고 20% 달성 목표연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실천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학내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교원이 20% 이상 참
여할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서울대학교 중장기계획에 양성평등항
목을 추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에도 여교수회는 2013-14년에 진행한 연구를 통해 여교수 임용목표제 재도입과 
여교수 채용 및 승진 과정에 대한 대학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백서 발간을 제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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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기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내외의 이른바 모범 사례를 발굴한 것이다. 
2013년 보고서에서는 미국 주요 대학의 여교수 임용 현황과 채용 확대를 위해 도입
한 정책과 캠페인 사례 등을 소개하였고, 2014년 보고서에서는 사회과학대학 인류학
과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환경대학원 등 양성평등 임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여교수 비율을 높인 단과대 및 학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서울대학교가 여성교원 이슈에 관심을 가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여교수회
의 활동이나 인권센터의 설립, 양성평등추진위원회의 도입 등 의미 있는 노력들이 있
었다. 이런 노력들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의 도입과 교원임기신축운영제도
의 도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낳기도 하였다. 금년에 창립된 다양성위원회도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를 반영하듯 다양성위원회가 가장 먼저 관심을 둔 것도 여성교원의 문제였다. 금년 
4월에 나온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운영의 다양성 증진 방안』은 이를 잘 보여준다. 주
목할 만 한 것은 여성교원 채용 확대의 필요성을 다양성 가치의 증진이라는 맥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창의적 지식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조직 자원의 
특성으로 지적 역동성, 협업적 창의성, 다양한 인적 구성 및 교류”를 언급하며 서울대
학교의 학문적 수월성 증진을 위해 교원 다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맥락에
서 여성교원의 문제를 자리매기고 있다.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였는데, 이 보
고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처음 제시되었다.

*

이 보고서가 추구하는 바는 이들 기존 논의의 시각을 계승하고 그동안 나온 제언들을 
잘 정리하되, 보다 적극적인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하의 각 장에서는 서울대학교의 교원 다양성
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채용 부문과 역량 강화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여성교원 채용 확대를 위한 총장의 비전과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학내 
각 교육단위별로 여성교원 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과 양성평등추진위원
회에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권한을 부여할 것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다. 마지막
으로 이른바 ‘3분의 1법’으로 알려진 「교육공무원법」 상의 채용규정 적용범위를 성별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제3장에서는 
출산 및 양육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 활동 전반의 문제를 생애주기별/직급별
로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워크숍,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서 본
부 및 위원회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교원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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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마무리하는 제4장에서는 여성교원 채용 확대 및 역량 강화가 교원 다양성 증
진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향후 30년을 바라보고 구체적이
고 실제적인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제2회 다양성위원회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
와 연구팀의 정기회의 기록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남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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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교원 채용 확대





제2장 여성교원 채용 확대

이 장에서는 여성교원 채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총장의 비전과 리더십을 강조
하면서, 학내 교육단위별로 여성교원 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과 양성평
등추진위원회에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른바 ‘3분의 1법’으로 알려진 「교육공무원법」 상의 채용규정 적용범위를 성별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1. 총장의 비전과 리더십

대학에서 혁신은 쉽지 않다. 교수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대학사회의 특성상 대학
이라는 조직을 새로운 방향으로 일사분란하게 몰고 가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또한 대학은 기업 재무제표 상에서 숫자로 표현되는 영업이익과 같이 분명한 기준으
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그 성과라는 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드러난
다. 따라서 어떤 변화의 효과를 단기간에, 또 가시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
어 어떠한 혁신에 따른 교육 및 연구 성과는 오랜 추이를 지켜본 후에야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일종의 사회적 평판을 형성하기까지는 적
어도 10여년이 걸린다. 심지어 혁신과 사회적 평판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고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반면 대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중장기 계획을 세울 역할을 맡은 대학총장
은 임기가 불과 3년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총장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시간 
뒤에나 확인할 수 있고 그마저도 측정하기 어려운 개혁으로 방향을 잡고 실천하는 데
에 힘을 쏟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의 리더십 대
다수는 외부 펀드를 끌어다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영어강의를 늘리는 등의 이벤트성 
프로그램 추진을 주요 활동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전시 행정에 밀려 
대학의 장기적 발전 계획이나 구상은 종종 실종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혜안 있는 총장이라면 구성원들로부터의 당장의 박수를 받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전념하기 보다는 우리 대학과 사회의 백년대계를 내다보
고 비전 실현을 위한 초석을 쌓는 데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구상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하고, 또한 그 중장기 계획에 반
드시 담겨 있어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교원 다양성 이슈이다. 무엇보다 교원 다
양성의 실현, 구체적으로 여성교원 채용의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모범적인 리
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사회적 이슈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뤄야 할 현안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평가지표에 매몰된 한국 대학의 단기 리더십에서 이와 같이 긴 호흡
으로 고민해야할 아젠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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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학교와 같은 선도대학이 이런 이슈에 대해 진취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관심을 보
여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절실하다. 

서울대학교가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총장의 
의지이다. 총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구성
원들에게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눈앞의 평가지표가 교원의 다양성이 구현된 미
래의 대학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아젠다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보다 총장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구성원들과 비전을 공유
하여 실질적인 제도적 환경을 정착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
울대학교가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
다.  

*

이후 이 보고서에서 제시될 여러 방안들은 학과나 단대, 대학, 사회 수준에 두루 걸쳐 
있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그것의 실현 여부는 상당부분 총장의 의지와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바로 다음 절에서 방안으로 제시될 교육단위별 중장기 계획 
수립도 대학 차원에서의 추진 의지와 적극적인 조율 없이는 요원할 것이다. 설령 계
획을 수립하더라도 계획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구속력 있는 평가체제가 결합되
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지금까지 종종 그래왔던 것처럼, 계획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매년 실시되는 단과대학 및 학과 평가에서 교원 구성에서의 젠더 다양성
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는 각 단위로 분배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양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되도록 한다. 실제로 카이스트의 경우 2년 전부
터 교원 다양성 기준을 학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여성교원과 외국인교원 비율이 
학과 평가에서 3-5%의 배점을 차지하는데 배점의 절대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최
종평가등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A, 
B, C로 나뉘어 있는 평가 등급은 각 단위가 배정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 정원과 교수 
인센티브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대학교에도 이와 같은 평가체계가 제도화된다면 
학장 및 학과장들이 젠더 다양성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서울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의 권한 강화나 「교육공무원법」 개정 요구, 교원 역량 강
화 프로그램의 제도화나 학내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 교원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이 이 
보고서가 제시할 다른 방안들에서도 총장의 의지와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일부 우수 대학의 경우 다양성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본부 직속 기관을 가지고 있
고, 대부분 처장이나 부처장급의 교수가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역임하고 있다(홍기선 
외, 2014). 하버드 대학이나 UC 버클리에서도 교원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
련 부처를 세우거나 임용정책과 임용행정 과정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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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사례나 미국 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총장의 
비전과 리더십이다. 그것은 그만큼 대학 사회에서 총장이 갖는 상징적,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런 점에
서 젠더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서울대학교의 선도적인 노력은 우리 사회에도 의미 
있는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의 역할을 실천
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때 미래를 바라보는 총장이 비전을 제시해 구성원들을 설득하
고 지도력을 발휘해 실질적인 실천을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6년 다양성위원
회의 발족은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다양성위원회
를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이 다양성에 관한 총장의 의지
를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활동일 것이다. 
다양성 증진을 위한 혁신의 첫걸음을 다양성위원회의 발족으로 막 뗐다면, 이제는 그 
발걸음이 힘차게 이어지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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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단위별 중장기 계획 수립

제1장에서 정리한 것처럼 교원 다양성 확대에 대한 그간의 학내 논의들이 작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하나는 다양성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 
정책 제안들에 대한 학내 전체의 공감대가 여전히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제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다.

기존 학내 논의에서 제시된 통계자료들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40% 정도이지만 교원의 경우 여성(정확하게는 각 교육단위 소수성별)의 비율
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교원비율 개선정
책을 세우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
다. 첫째는 신임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은 각 교육단위(학부/학과)에서 진행되고 단과
대학이나 대학 본부는 각 교육단위 심사결과의 승인 여부만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 교육단위에서 실천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대
학 전체를 보면 상당한 수의 교수들이 매 학기 채용되고 있지만 각 교육단위 차원에
서는 교수 선발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의 개선에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양성교원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
책의 추진 방향과 이행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황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신입생의 40%(17,746명 중 7,180명) 정도가 여학생
이다. 전공별로 편차가 큰 편이여서 9개 단과대학은 여학생의 비율이 50%를 넘으며, 
간호대, 미술대, 생활대, 음대, 약대 등은 신입생 가운데 2/3 이상이 여학생이다. 그
리고 6개 단과대학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이 50% 미만이며, 자연대는 1/4, 공대는 
1/6 정도이다(<표 2-1>과 <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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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단과

인문 간호 미술 사범 생활 수의 약학 음악
자유

대학 전공

2012
입학생 317 80 114 348 117 98 68 151 131
여학생 176 57 80 161 82 42 56 107 68
비율(%) 55.5 71.3 70.2 46.3 70.1 42.9 82.4 70.9 51.9

2013
입학생 317 78 113 338 124 98 67 158 131
여학생 172 70 95 161 94 42 49 105 68
비율(%) 54.3 89.7 84.1 47.6 75.8 42.9 73.1 66.5 51.9

2014
입학생 306 73 115 335 115 50 67 154 131
여학생 195 70 80 179 90 29 42 105 68
비율(%) 63.7 95.9 69.6 53.4 78.3 58 62.7 68.2 51.9

2015
입학생 300 69 115 335 117 63 65 156 131
여학생 179 57 88 165 80 36 38 104 68
비율(%) 59.7 82.6 76.5 49.3 68.4 57.1 58.5 66.7 51.9

2016
입학생 301 72 111 334 112 52 66 159 130
여학생 207 61 88 178 81 30 37 105 58
비율(%) 68.8 84.7 79.3 53.3 72.3 57.7 56.1 66 44.6

5년간

입학생 1541 372 568 1690 585 361 333 778 654
여학생 929 315 431 844 427 179 222 526 330

비율(%) 60 85
(15) 76 50% 73

(27) 50 67 68 50

<표 2-1>  최근 5년간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

연도
단과

사회 자연 경영 공과 농생 의과
대학

2012
입학생 425 277 165 859 334 171
여학생 156 62 45 128 126 41
비율(%) 36.7 22.4 27.3 14.9 37.7 24

2013
입학생 412 279 158 863 337 198
여학생 192 77 49 119 128 51
비율(%) 46.6 27.6 31 13.8 38 25.8

2014
입학생 398 272 149 850 320 107
여학생 180 59 45 135 131 39
비율(%) 45.2 21.7 30.2 15.9 40.9 36.4

2015
입학생 398 274 151 862 333 148
여학생 179 59 43 143 132 57
비율(%) 45 21.5 28.5 16.6 39.6 38.5

2016
입학생 393 269 145 832 327 148
여학생 185 58 49 135 130 44
비율(%) 47.1 21.6 33.8 16.2 39.8 29.7

5년간
입학생 2026 1371 768 4266 1651 772
여학생 892 315 231 660 647 232
비율(%) 44 23 30 15 39 30

<표 2-2> 최근 5년간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50% 미만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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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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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간
호

경
영

공
과

농
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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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과

사
범

생
활

수
의

약
학

음
악

의
과

치
과

자
유
전
공

보
대
원

행
대
원

환
대
원

국
대
원

융
대
원

국
농
원

공
전
원

소
계

전임 189 134 226 23 56 311 121 36 58 116 32 41 43 41 432 94 6 25 28 24 22 31 15 6 2,110

여성 42 24 21 21 5 9 6 9 7 23 27 2 7 17 62 17 0　 5 2 5 2 2 0　 0　 315

비율
(%) 22 18 9 91 9 3 5 25 12 20 84 5 16 41 14 18 0 20 7 21 9 6 0 0 15

소수
성별
교수

42 24 21 2 5 9 6 9 7 23 5 2 7 17 62 17 0　 5 2 5 2 2 0　 0 274

비율
(%) 22 18 9 9 9 3 5 25 12 20 16 5 16 41 14 18 0 20 7 21 9 6 0 0 13

<표 2-3> 소수성별 교수 비율

Ÿ 2016년 기준

한편 여성 전임교원의 비율은 2016년 현재 15%(2,110명 중 315명)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여성 교수의 비율이 더 높은 간호대와 생활과학대를 포함해 계산한 것이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소수성별 교수의 비율을 나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
다. 두 대학은 반대로 소수성별인 남성 교수의 비율을 따져야하며, 그렇게 계산하면 
서울대학교의 소수성별 교수의 비율은 13%(2,110 명 중 274명)이다.

앞의 표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학생(간호대와 생활대는 남학생) 비율은 
최소 15% 이상이지만, 여성 교수 비율의 경우 음악대학이 44%이고 미술대학이 24%
인 등 이 두 대학을 포함한 6개 대학만이 20% 이상인 데 반해, 12개 대학은 10% 미
만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대학에서 소수성별 신입생 비율에 비해 소수성별 교수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본 자료가 각 교육단위
에 따른 수치는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과대학 내에서도 교육단위에 따라 상황
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지도 방식이나 교수채용 방식 등은 각 교육단위에
서 행해지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단과대학이 아닌 
각 교육단위(학부, 학과)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다.

2) 기존 논의 및 선행 연구 

학교 차원에서 여성교원의 비율 확대와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왔다. 초기에는 임용단계에 대한 연구보다는 여성교원이 임용된 이후의 환경, 
혹은 여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몇 년에 
걸쳐 여성교원의 비율 향상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우선 2011년에 서울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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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내 여교원의 대표성과 위상에 대해 점검하고, 여교원의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가 상설기
관이 되었고, 대학과 학과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으며, 채용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대학원에 여성학 협동과정 운영을 지원하게 되
었다는 성과에 대한 보고서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이러한 노력
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여교수회는 2014년에 발간한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추진정책의 
검토와 발전방향 제시』에서 여성교원 비율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 여
교수회는 단과대별로 여성교원 임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현재 여
학생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15년에서 20년 이후 서울대의 여성교원 비율이 4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학문후속세대의 중요성을 언급
하기도 하였다.

다양성위원회 창립 직후인 2016년 4월에 발간되었던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운영의 
다양성 증진 방안』 연구에서는 다양성이 무엇이고 다양성의 가치가 서울대학교에 필
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성과 관련한 학내 현황은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 
또 기존 논의보다 포괄적으로 제도적 법적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젠
더에 대한 인식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성교원 임용 목표치를 제시
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센터, 여성 연구소, 여교수회 등 학내 다양한 기구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교원 임용의 목표치와 그 달성을 위해 교육단위마다 차별
적 접근이 필요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대안과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
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또 그러한 계획이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교내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
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교원의 목표 성
비와 달성 기간을 교육단위별로 차별화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과제를 제시하려 한다.

3) 정책 제안 : 교원 다양성 확대 정책 실현을 위한 일정

교원의 채용은 대학에서 핵심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
한 교원의 구성 비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개선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 채용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는 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했던 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시기별로 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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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단위를 기준으로 수행 기한도 함께 설정해보았다. 다
양성 증진을 위한 각 단계는 목표설정단계, 계획서제출단계, 중간점검단계, 목표달성
단계로 총 네 단계에 걸친다. 물론 이후에는 각 단계가 수행되는 기간과 추진 기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단계: 대학 내 의견 수렴을 통한 목표 설정(2016년)

첫 번째 단계는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교육단위별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6년 한 해에 걸쳐 목표를 설정한다고 가정했다. 이 단
계에서는 교원 다양성 확대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각 교육
단위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 비율 등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은 후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규정화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각 교육단위마다 목표로 하는 교원의 성비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
하려는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다양성 증진 정책의 가이
드라인으로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시> 
- 목표 달성 기간: 10년
- 구성 비율: ①남성 또는 여성 교수 각각의 비율이 30% 

②그 교육단위(학과/학부)의 남학생 또는 여학생 비율(2012~2016년 입학생 평균)의 
1/2값 중에서 작은 값

위의 <예시>에서 목표 달성 기간은 10년이다. 구성 비율에 대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
로 해당 교육단위의 상황에 따라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하면 된다. 첫째는 각 교육단위
의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교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해당 교육단위의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입학한 학생들에서 소수성별이 차지하는 
성비를 확인한 후 그 절반 값을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이다. 가령 A학과의 최근 5년간 
신입생 가운데 남학생이 평균 60%이고 여학생이 40%라면 A학과의 여성교원 목표 
비율은 20%가 된다.

2단계: 계획서 제출(2017년)

목표 설정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교육단위별로 정한 목표와 그 이유, 그리고 구체적
인 추진 계획을 담은 향후 10년 교원 채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이다. 제출된 계획
서의 심의 주체를 설정하는 데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각 단과대학 학사
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그리고 학사위원회가 함께 논의할 것을 본 
보고서에서는 제안한다.

- 24 -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년이 아닌 ‘합리적 기간’을 설정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구조적인 이유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교육단위는 사유서를 제출
하게 하여 양성평등위원회와 학사운영위원회,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중간점검(2020년 및 2023년)

목표 수행 과정에서 3년 단위로 두 번에 걸쳐 중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보고
서에서는 각 교육단위의 이행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상(incentive) 또는 불이익
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면제 대상으로 정해진 교육단위는 ‘상
(incentive)’ 받을 수 없으며 차등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질 것이다.

4단계: 최종점검(2027년)

중간 점검 이후 4년째 되는 해, 즉 목표 설정 이후 10년이 지났을 때 계획서에서 제
시했던 목표치에 미달한 교육단위는 목표한 교원의 성비가 달성될 때까지 목표에 가
까이 갈 수 있는 교수만 채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성 교수 숫자가 목표에 2명 미
달하면 2027년 이후 추가적으로 2명의 남성 교수를 채용하고 난 뒤에야 자유롭게 채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제 대상으로 정해졌던 교육단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수 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한 계획은 교육단위에서 목표치에 한 번만 도달하면 달성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17년을 포함해서 중간 점검 이전에 목표를 달
성한 교육단위는 중간 점검 시기에 ‘상’을 주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목표를 달성
한 교육단위는 교원 성별의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2016
년이 아니더라도 본 계획을 추진하도록 결정한 해에는 목표를 규정하는 작업을 완료
하여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총장 및 대학 본부는 중간점검 시
점까지 상(incentive)을 확보해 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목표 설정의 예시

위에 제시된 네 단계가 각 학과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두 학과를 예로 
들어 설명하려 한다. ◯◯학과는 학사과정 신입생 중 여학생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교원은 한 명도 임용되어있지 않다. 또 △△학과는 학사과정 신입생의 성
비가 비교적 균등한 편이나 여성교원의 수가 매우 적었다. 

학사과정 신입생의 성별은 2000년부터 2004년 입학자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교원의 성비는 2016년 현재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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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학과 

◯◯학과의 경우 2000년에서 2004년에 걸친 총 5년간 학사과정 신입생이 총 140명
으로 그 중 남학생이 83명, 여학생이 57명이었다. 평균을 계산해보았을 때 남학생은 
매년 약 17명, 여학생은 매년 약 11명이 입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성비로 계산하면 
남학생이 약 59%를, 여학생이 약 41%를 차지한다. 교원의 경우 2016년 기준 남성교
원이 12명이 임용되어 있으나 여성교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교원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학과가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이
다. 앞에서 제시한 <예시>와 같이, 첫째는 소수성별 교원의 비율이 30%가 되도록 하
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학사과정 신입생 중 더 적은 쪽인 여학생의 성비(41%)를 
기준으로 여성교원의 임용률을 여학생 성비의 절반인 약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다. 

최근 5년간 학사과정 
신입생의 평균 성비

현재 임용된 교원 성비 목표 설정

남학생(%) 여학생(%) 남성교원(%) 여성교원(%) 기준 남성교원(%) 여성교원(%)

59 41 100 0

①소수성별
 교원 최소
 30% 임용

70 30

②학부생
  비율의 
  절반값 중
  작은 값

80 20

<표 2-4> 중장기 계획의 예 1: ◯◯학과

Ÿ 소수점 아래 값은 반올림하였음

사례 2: △△학부 

△△학부의 경우 학사과정 신입생의 성비가 비교적 고른 편이었다. 특히 △△학과가 
속해있는 XX대학 소속 다른 학과의 성비가 대체로 남학생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 비
하면 △△학부 사례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학부 학
사과정 신입생은 총 389명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이 211명, 여학생이 178명이었다. 
매년 남학생은 42명가량, 여학생이 36명 정도 입학한 셈이다. 이를 다시 비율로 계산
하면 지난 5년간 평균 성비는 남학생이 54%, 여학생이 46%이다. 

△△학부의 교원 임용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총 50명의 교수가 있고, 그 중 남성
교원은 42명, 여성교원은 8명이었다. 학사과정 학생의 성비가 비교적 균등한 데에 반
해 교원의 성비는 심하게 편향되어 있다. 교원 성별을 비율로 바꾸어 보면 남성교원
이 84%, 여성교원이 1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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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향후 10년 안에 달성해야 할 교원의 성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10년 내 여성교원의 비율을 30%로 상향시키는 것이
다. 그리고 둘째는 학사과정 여학생의 성비 절반인 23%만큼 여성교원의 임용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학사과정 
신입생의 평균 성비

현재 임용된 교원 성비 목표 설정

남학생(%) 여학생(%) 남성교원(%) 여성교원(%) 기준 남성교원(%) 여성교원(%)

54 46 84 16

①소수성별
 교원 최소
 30% 임용

70 30

②학부생
  비율의 
  절반값 중
  작은 값

76 23

<표 2-5> 중장기 계획의 예 2: △△학부

Ÿ 소수점 아래 값은 반올림하였음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학과의 몫이며, 선택하는 과정에서 현재 임용되어 있는 
교원의 퇴직 시기나 교과 과정의 특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
이다.

*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쉬운 것은 아니다. 또한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다. 아마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에 교원 다양성 증진에 대한 그
간 논의가 정작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힘든 과정이 예상되
지만 대학 내 합의를 반영한 목표치의 설정과 장기간에 걸친 실천의 과정이 수반되어
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제는 어려움이 있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강한 추진
력을 바탕으로 실천에 옮겨야한다. 

- 27 -



3.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건강한 대학사회를 위해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 보고서
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그 한 축으로서 서울대학교는 교원의 다양성 증진에 힘
써야 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15년간 임용된 교수들의 출신을 따져 보면 본인이 
임용된 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한 사람의 비율이 약 60%로 2/3를 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을 만든 현실적인 요인 중 하나는 「교육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임용령이다. 「교
육공무원법」 제11조 3항은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3의 1항은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었던 1999년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대학교원
의 다양성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 위 조항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교원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제시했으며, 타대 혹은 타 학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라는 제한 조건은 다양성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다양성의 의미를 보다 넓게 이해한다면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
자”라는 조건은 오히려 다양성의 의미를 왜곡해 다양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여
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차별적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교원구성에서 좀 더 넓고 적극적인 의미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대
학교가 먼저 나서서 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기존 논의 및 선행연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다양성위원회에서 수행한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운영의 다양
성 증진 방안』 연구(2016)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교원 임용과 관련한 법 규정 중 「교
육공무원법」 제11조 3항의 “대학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교원 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였다. 즉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각 과마다 본인이 임용된 학과에서 학부를 졸업
한 사람의 비율이 2/3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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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내규>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
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
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
니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
간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
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3)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9조 제3항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다.

2) 현황 

이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성교원의 현황은 <표 2-6>에서 볼 수 있다. 이 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2016.8. 기준) 신규 임용교원 중 여성의 비율을 단과대학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임용 공고는 퇴직교원이 발생하는 학과/학부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교육단위별로 편차가 크다. 또 해마다 임용되는 신규교원의 전체 수도 일관되
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신규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를 일반적인 추
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목할 사항은 현재 서울대학교 여성교원 비율인 
14.6%(2015년 기준)에 비해 매년 신규 임용되는 여성교원의 비율이 2003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현재의 수치보다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신규 임용교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이 10% 미만 임용되던 시절에 비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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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규 여성교원의 비율이 특히 높은 몇 개 년도의 자료를 보면 신규 임용되는 
여성교원은 특정 단과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신규 임용된 여성교원
은 전체의 22.6%였는데, 간호대학 2명, 인문대학 3명 등 대다수가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은 단과대학에서 임용한 경우였고, 25.0%였던 2012년에는 간호대학 1명, 인문대학 
3명, 생활과학대학 2명으로 역시 전통적으로 여성교원이 많은 단과대학에서 임용한 
경우였다. 

이 표를 연도 대신 단과대학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공과대(3.8%), 농업생명과학대
(6.9%), 자연대(12.0%), 수의대(13.3%) 등 전통적으로 여성교원의 수가 적은 단과대학
의 신규 여성교원 임용 비율은 간호대(87.5%), 생과대(76.5%), 음대(38.9%), 사범대
(29.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정 년도에 신규 임용된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임용이 있었던 단과대학이 전통적으로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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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소속기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인문대학 1 12.5 3 50.0 3 42.9 1 7.7 3 30.0 2 25.0 3 30.0 2 28.6 - - 2 33.3 1 50.0 21 24.7
사회과학대학 3 33.3 - - 1 16.7 4 40.0 1 06.7 1 16.7 2 28.6 2 33.3 - - 4 57.1 - - 18 23.4
자연과학대학 - - 1 16.7 - - 2 11.1 1 16.7 1 6.7 4 40.0 - - 1 11.1 1 10.0 1 20.0 12 12.0
간호대학 2 66.7 2 100 1 100 - - 1 100 2 100 1 100 1 50.0 - - 2 100 2 100 14 87.5
경영대학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과대학 1 33.3 - - 1 11.1 - - - - - - - - 1 06.3 - - - - 1 7.7 4 03.8
농업생명과학대학 - - - - - - - - - - - - - - 1 16.7 1 7.7 1 16.7 1 33.3 4 06.9
미술대학 - - - - - - - - 1 100 1 50.0 - - 1 50.0 - - - - - - 3 23.1
사범대학 - - 1 25.0 1 20.0 3 50.0 4 50.0 1 20.0 1 25.0 1 20.0 1 20.0 1 25.0 2 66.7 16 29.1
생활과학대학 1 100 1 50.0 1 100 1 50.0 1 100 1 100 2 100 1 50.0 1 100 2 100 1 50.0 13 76.5
수의과대학 - - - - 1 50.0 - - - - - - 1 100 - - - - - - - - 2 13.3
약학대학 - - - - - - 1 20.0 - - 1 33.3 2 66.7 1 25.0 1 50.0 - - - - 6 28.6
음악대학 - - - - 1 100 2 66.7 1 50.0 - - - - - - - - 2 66.7 1 50.0 7 38.9
의과대학 - - - - - - 1 07.7 1 6.7 2 50.0 2 14.3 3 20.0 31 23.0 6 11.3 3 27.3 49 17.8
보건대학원 - - - - 1 33.3 1 50.0 1 100 - - - - - - - - - - 1 50.0 4 33.3
행정대학원 - - - - - - - - - - - - - - - - - - - - - - 0 00.0
환경대학원 - - - - - - 1 20.0 1 100 - - 1 50.0 - - 1 100 - - - - 4 26.7

2 28.6----1001--------1001------국제대학원
- -----------------------치과대학
7 24.150.02--1001----33.31------66.7225.01치의학대학원
4 14.8----100111.11------100133.31----경영전문대학원
2 20.0------------------33.32--법과대학
1 4.3------25.01--------------법학전문대학원
2 10.050.01----------50.01--------융합과학기술대학원

195 19.227.01717.62119.94017.81625.01915.51317.51716.41920.71222.61213.89총계

<표 2-6> 대학별 신규임용 여교수 비율

1) ‘명’은 신규임용된 여교수의 숫자
2) ‘(%)’는 신규임용된 전체 인원(남/여) 중 여교수의 비율 (예: 1명, 50%는 2명 신규임용 중 1명이 여교수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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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안 예시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교원 다양성의 의미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척도 
에 성별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
지자” 조항이 들어간 법령과 서울대학교 내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표 2-7> 기존안과 개정안 비교

구분 기존안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제11조 3항

대학 교원을 신규채용 함에 있어서
는 특정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
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함에 있어
서는 합리적 수준의 다양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제 1항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
등교육법 시행령 28조 1항의 모집
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
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
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대
학에서 채용되어 교육 연구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대학
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
하지 아니한다.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다양성 척도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1항의 모집단위별 채
용인원의 5분의 2을 초과하도록 하
여야 한다. 여기서 교원 다양성 척
도는 전체 신임교원 (N) 중 타 전
공 또는 학과출신이 아닌 교원 (n₁) 
과 소수 성별 교원 (n₂)의 합의 비 
(n₁+n₂/N > 2/5)로 정의한다. 단 
타 전공 또는 학과 출신 교원과 소
수 성별교원을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 9조 제 3항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
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
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공무
원임용령 4조 1항 및 2항에 따른다.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합
리적 수준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교육공무원법」 상에 다양성의 구체적인 정의를 명시하게 되면 현재 「교육공무원법」
이 가지고 있는 조항의 한계처럼 추후에도 교원 다양성 정책과 관련해 융통성을 발휘
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3항의 “특정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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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합리적 수준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변경하여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제1항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시행령에서는 타교 또는 타학과 출신자의 수를 1/3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타교 또는 타 대학 출신
자와 소수성별 교수의 수를 합쳐 2/5이 넘도록” 규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타 대학 출
신 교원과 소수성별 교원을 포함하여 기존의 1/3 보다 더 많은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임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타교출
신”과 “여성교원”의 기준이 중복 적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즉, 타교 출신 여성교
원을 타교 출신 교원으로 간주하면 여성교원으로는 간주할 수 없고, 여성교원으로 간
주하면 타교 출신 교원으로 분류할 수 없다. 여기서 “여성교원” 범주는 소수성별을 
의미하므로 반대로 여성교원이 많은 교육단위에서는 “남성교원”이 소수성별이 된다. 

예를 들어 A학과에서 2017년에 5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5명
의 2/5는 2명이다. 따라서 A학과에서는 5명 중 최소 2명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
거 타교출신과 여성교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타교출신 여성인 “X후보자”와 본교출신 
여성인 “Y후보자”가 임용되었다면 X후보자는 “타교출신”으로, Y후보자는 “여성교원”
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X후보자를 타교와 여성의 두 가지 분류에 모두 적용시킬 수는 
없다.  

또한 기존의 시행령에서 “다만 신규 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
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 연구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말하는 “특정대학에서”라는 표현을 임용령을 통해 “특정대학
의 특정 학과”로 축소하게 만든 효과를 냄으로써 법 취지를 축소 왜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서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추진 일정(안)

(1) 2016년 : 대학 내 의견 수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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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이해관계자에는 여성교원, 신규 임용교원, 학과장 및 학장, 본부 보직교수, 
임용 업무를 맡는 학교 부처의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학부 차원에서부터 
여학생의 수가 적은 일부 단과대학의 경우 여성교원을 포함해 교원 다양성 40%를 달
성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단과대학의 경우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
는지 논의해보아야 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법 개정안 및 시
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2) 2017년 : 법 개정안 설득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국공립 대학에 영향을 미치
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개정 필요성을 타 대학과 국회에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3) 2018년 : 법 개정

2018년 국회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여성교원 임용 
현황과 여성교원 임용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
다. 

*

법과 시행령에서 타교 또는 타 학과 출신 교원을 일정 수 이상 채용하게 강제함으로
써 서울대학교의 교원 다양성이 확대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그 법과 시행령
의 개정을 통해 타교 또는 타학과 출신 교원만이 아니라 소수성별 교원의 채용을 확
대해 교원 다양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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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성평등추진위원회의 역할

서울대학교는 2003년 12월부터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1조의 4항에 의거하여 양
성 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양성평등추진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우리 대학 내부 기구로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9명(임명직 6
명, 교무부처장 등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여교수 채용확대 계획을 조정하고 채
용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 관련 업무를 관할한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검토하여 심사과정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
로 지적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거나, 교수채용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새로운 의견
을 제시한다. 

구분 상세 내용

구성

Ÿ 인사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구성함
   위원장 : 교무처장
  위  원 : 임명직 인사위원 8명, 교무부처장
  간  사 : 인사담당 사무관

※ 향후 필요시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역할
Ÿ 대학 여교수 채용확대계획 조정
Ÿ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발생관련 업무 관할
Ÿ 교수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Ÿ 대학 여교수 채용계획 기본방향과 사업내용 심의
Ÿ 대학 여교수 채용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지원방향 및 지원내용 심의
Ÿ 대학 여교수 채용에 대한 평가결과 처리와 그 활용방안에 관한 심의조정
Ÿ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건의

임기
Ÿ 교무처장과 교무부처장은 보직 재임기간
Ÿ 임명직 인사위원은 인사위원 임명기간
Ÿ 추후 임명하는 위원은 2년

설치 및 운영

Ÿ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 등에 따라 기능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내부기구로 설치․운영

Ÿ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의한 여성교수임용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
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실시

회의소집
Ÿ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
의사 및 

의결정족수
Ÿ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표 2-8> 양성평등추진위원회의 구성

- 35 -



양성평등추진위원회의 구성, 역할, 기능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2-8>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추진위원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앞의 표에서 정리했듯이 양성평등추진위원회가 맡은 기본 역할은 여교수 채용확대계
획 조정,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발생관련 업무 관할, 교수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에 대
한 모니터링 등이다. 그러나 이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각 단과대학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많은 서류를 짧은 시간에 보고 문제를 
발견하기에는 양성평등추진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 설령 양성평등 
임용과 관련한 문제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해명서를 요
구하고 후속조치를 계속 점검해야 하지만 현재 양성평등추진위원회에는 그와 같은 권
한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양성평등 임용 문제는 회의장에서 지적, 언급되는 정도로 
그치며 그에 대한 명확한 해결 절차는 마련되지 않는다. 만약 각 단과대학에 해당 사
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각 대학이 소극적으로 응한면 마땅히 대응할 수
단이 없다.   

일례로 양성평등추진위원회 과거 회의록을 보면 1순위로 올라온 여성후보자가 임용되
지 않았는데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
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양성평등추진위원회에서 해당 임용이 발생한 
학과와 단과대학 인사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사례에서 해당 학과
는 간략한 사유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도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의 제도
적 지위로는 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강제하거나 제제를 가할 수 없다. 

2) 정책 제안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는 회의 당일 회의장에서 각종 인사 자료를 보게 되어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보안유지각서로 기밀을 유지하되 위원들이 미리 관
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성평등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란 내용을 각 단과대학에 홍보하여 
각 대학 인사위원회의 인사결정 과정에 불만이 있는 후보자가 양성평등추진위원회를 
통해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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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대학 인사위원회의 자료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결정된 경우 각 대학 
인사위원회 및 해당 학과(부)에 해명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해명 및 조치
가 미진할 경우 양성평등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페널티를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을 다
음 해로 미루게 하는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양성평등추진위원회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각 단과대학 인사위원 중 25%를 
여성교원의 몫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각 단과대학 인사위원을 선거로 뽑을 
경우 여성교원의 몫을 25%로 지정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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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성교원 역량 강화





제3장 여성교원 역량 강화

2003년 12월 서울대학교에 교원임용 양성평등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래로, 여교수의 
비율은 전체 전임 교수의 8.0%(2003년 기준)에서 14.6%(2015년 기준)로 점차 증가하
였다. 그러나 임용 후에도 여성교원은 남성교원에 비해 정년 보장을 받는 과정에서 
출산, 양육 등과 같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자
녀가 있는 여성교원은 자녀가 있거나 없는 남성교원에 비해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
을 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며 이러한 상황은 여성교원의 향후 커리어에 상당
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일·가정 양립지표’
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각각 하루 40분과 3시간 
14분(194분)으로 집계되어, 남편보다 아내가 4.9배 정도 더 긴 시간을 집안일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여성교원의 채용을 확대해나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여성교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성공적으로 정년 보장을 받고 나아가 교내 주요 보직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 리더쉽 역량을 키워, 여성교원도 남성교원과 같이 학내의 재원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교원 개인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성교원이 학내 의사결정기구에 더 많이,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도 여성교원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본부의 처/실장, 각 대학
과 대학원의 학장과 원장 등 우리 대학의 보직교수와 학사운영위원회, 대학인사위원
회 등 대학 내 각종 위원회들은 본부 차원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보직교수와 위원회에 여성교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여
성인력 참여 확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 및 다양한 구성원들의 시각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서울대학교의 여성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을 
이야기한 후 뒤이어 학내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교원 참여 확대 방안을 다루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여성교원 역량 강화와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제도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잘 마
련되어있다고 알려진 공공 부문의 현황을 준거집단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미국 학계의 참고 사례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대학교의 여성교원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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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주기별/직급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1) 현황 

현재 여성교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구체적인 정책은 출산과 육아에 
관한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서울대학교 학교규정 
2018호, 2015년 12.2 일부 개정 및 시행) 제5조 3항은 “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이 임
용기간 중에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입양을 한 경우 출산 
1회 당 2년 이내, 영유아 입양 1회당 1년 이내에서 해당 직급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10년에 서울대학교 여교수회와 여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교수 지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한 ‘교원임기신축운영
제도(Stopping Tenure Clock)’를 반영한 조항으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업적 평가에 
따른 부담으로 고충을 겪던 가임기의 여교수들이 한층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출산을 한 23명의 여교수 중에서 교원
임기신축운영제도를 이용한 여교수는 총 4명(인문대학 2명, 의과대학 1명, 치의과 대
학원 1명)으로 약 17%를 차지한다. 

서울대학교 교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 26581호, 
2015년 10.6 일부 개정 및 시행)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0
조(특별휴가) 2항은 출산과 육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
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한다.” 이 
규정에 덧붙여,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휴가를 신청
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 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개정 2014.6.30., 2015. 10.6). 2010년에 여교수회와 여성연구
소는 교원임기 신축운영제도의 도입과 함께 임신·출산 시 강의책임시간 감면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출산한 여교수는 출
산 당해 학기 또는 출산 직전(후) 학기 중 한 학기에 6시간을 감면을 받게 되었다. 교
무과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3명의 해당자 중에서 
책임 시간 감면을 받은 여교수 수는 16명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 휴
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를 한꺼번에 혹은 분할하여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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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기관은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교원의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일을 하
는 동안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기관이 직장 내에 있는지의 여부이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는 1998년부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어린이집(이하 
서울대 어린이집)으로 개원하여 지난 18년 동안 운영되어 온 서울대 어린이집이 있
다. 서울대 어린이집은 45명의 교사가 만 1세부터 만 5세에 해당하는 404명의 영유
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육아를 해야 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수용 가능한 인원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아 신청한 후 대기 기간이 너
무 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 교직원, 연구원은 학생들과 분리하
여 신청을 받고 있으나, 학생 집단에 비해 퇴소하는 어린이의 수가 적어 입소를 위한 
대기 기간이 훨씬 더 긴 상황이다. 

위의 내용과 같이, 서울대학교의 출산 및 육아에 관련된 제도나 규정은 여타 선진국
과 견주어 보아도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서는 아
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육아 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 자체
는 매우 저조하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에서 지
난 10년 동안 육아 휴직을 신청한 교원은 단 7명에 불과했고 그 중 여성교원은 5명, 
남성 교원이 2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1년 미만의 휴직 기간을 신청하였다. 직장 내 
보육 시설의 경우도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시설 면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편이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입소 대기 시간이 길다는 아쉬움
이 있다. 이것은 그나마 제도의 운영이나 활용 면에서 찾을 수 있는 아쉬움이다. 더 
큰 문제는 출산 및 육아 외에 연구, 교육 역량 강화 및 리더십 증진 등 여성교원의 
경력을 개발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지원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비교 사례: 공공 부문과 미국 학계

여기서 검토한 사례는 국내 공공 부문과 미국 학계이다. 공공 부문은 서울대학교의 
조직 특성과 유사한 조직이 많은 곳으로 서울대학교와 비슷한 환경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또 관련 실태는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사례로 
선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 부문에서도 여성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
는 멘토링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화는 되
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미국 학계의 경우 전국교수협의회 수준에서, 의과대학과 같이 
특정 분야의 대학연합회 수준에서, 또 개별 대학 수준에서 여성 교원의 경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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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부문의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례 1 : 멘토링 프로그램

2013년 8~9월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녀공무원 1,396명이 참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주요보직에서 여성의 수가 적은 이유를 남성의 
경우 가사 및 양육 책임(35.5%), 주요보직의 빈번한 장시간 근로특성(23.6%) 순으로 
꼽았다면 여성은 가사 및 양육 책임(47.7%), 관리자가 주요업무에서 여성기피(33.7%) 
순으로 꼽아 응답에서 성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요보직 배치의 남녀 간 차별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성은 47.7%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한 반면에 여성은 
68.8%가 그런 편이라고 답하였다(문미경 외, 2013: 130-131). 즉 공무원의 경우 하
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보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이유는 가사 및 양육책임으로 인한 이중부담과 함께 공무원조직
의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의 특성상 여성들이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장벽을 경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공무원들은 경력개발이나 심리적 안정과 관련하여 남성보다 더 크
게 멘토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서울 시내 25개 구청의 남녀 공무원 630명을 대
상으로 한 ‘멘토링에 대한 인식과 경험 조사’(원숙연, 2015)에서 멘토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멘토링의 형성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여성관리자보다는 남성관리자가 많은 공무원 조직
에서 하위직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멘토를 부탁하기도 힘들 뿐더러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성적으로 오해하는 경우에 대한 두려움도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멘토
링이 공식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 공무원
은 여성 멘토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은데 비해 여성 공무원은 남성 멘토에 대한 선호
가 비교적 높았다. 여성 공무원은 동성 멘토에 대한 선호도 높았는데 이는 심리적 지
원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직 사회에서 멘토링은 공식
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기보다 자발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여성은 멘토링의 필요성을 더 높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형성에서 소극적
인 경향을 보이는 모순적인 태도 때문에 보다 공식적으로 멘토링의 제도화가 필요하
다고 볼 수 있으며, 공무원 조직에서 보여주는 멘토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대학 교
원 조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 2 : 여성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2015년도에 장기교육과정(고위정책과정, 중간리더과정, 
고급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 총 4개 과정)과 5급 승진자 리더과정(1년 11기) 등을 통
해 총 3,500명의 여성 공무원을 교육하였다. 장기교육과정의 하나인 ‘여성리더과정’은 
1994년 개설되었으며 지방6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의 경우 교육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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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68명이다. 교육기간은 10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4주는 합숙이며, 교육일수는 206
일, 교육시간은 1,442시간이다. 교육운영의 5단계 흐름을 보면, 1차는 목표·비전 설정
과 기반가치 확립, 2차는 지방자치역량 배양, 3차는 글로벌 행정안목 및 신지식 함양, 
4차는 여성리더십 및 직무전문역량 강화, 5차는 행정환경 변화에 다른 현장적응능력 
배양이다(문미경 외, 2015: 87)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여성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운영해오고 있다. 우선 ‘여성 중간관리자를 위한 교육’은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
여 중간관리자가 고위직 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리더십, 네트워크 역량 등 여성 공
무원에게 특화된 역량개발과 경력관리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 고위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의 대상은 기업/기관/단체 부서장급 관리자, 공공기관 3급 이상 재직 여성 관리
자, 기타 임원승진 후보군, 고(高)성과자, 전문직 여성 등 인사부서 추천 핵심인재로 
총 교육시간은 6주 야간교육(18시간)이며, 교육 내용은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리더십 
개발, 고성과 창출 실전요소 습득, 교육과 네트워킹 연계, 후배육성 및 사회공헌의 순
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전문분야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의 교육대상은 전문직 
종사자, 지역여성리더, 문화예술체육리더, 기타 전·현직 정부위원회 위원 및 분야 차
세대 여성리더로 성장잠재력 있는 여성 등이며, 교육 내용은 다면적 여성 역량 강화 
및 리더십 개발, 여성리더 문제해결능력 제고, 네트워킹을 통한 성장 동력 지원의 순
으로 3일 동안 이루어진다.

(2) 미국 학계의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례 1: 미국대학교수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AAUP)

1915년 설립된 미국대학교수연합(AAUP)은 ‘학문적 자유 실현’, ‘교육의 근본적 가치
와 기준 제고’, ‘교원의 경제적 안정 추구’,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 역할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AAUP는 중점 사업을 이슈
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여성교원’이다. 적극적 우대조치, 가족과 일, 젠
더 평등, 학내 성폭력 등을 세부 주제로 하여 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캠페인 주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도 ‘여성교원의 역량개발
(faculty career management and development)’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
하고자 한다. 

AAUP는 각 대학의 학장에게 보내는 권고사항으로 젠더 평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간하였다. 학계의 젠더 평등 이슈는 여성교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학과, 
대학, 학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여성교
원이 마주하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에는 ‘채용’, ‘임금 협상 과정의 불명확한 정책’, 
‘승진 제도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멘토링 부재’, ‘가족과 일 균형을 위한 제도 미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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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원의 역량개발’은 우수 교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학과 커뮤니티 내에서 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AAUP는 “모든 교원을 평등하게 
개발하고 진작시키는 노력을 통해 학내 분위기, 환경 전반을 향상시키고 모든 교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교원의 역량개발은 교원의 유지로 이어지며 이는 
윤리적, 경제적 이유 모두에서 대학과 학과에게 중요한 일이다. 새로운 교원을 임용하
는 것은 현 교원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AAUP에서 제시하는 역량개발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Ÿ 신임교원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학내 커뮤니티에 신임교원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 만들기 

Ÿ 신임교원의 재직 2년차가 끝날 무렵에 오리엔테이션을 추가로 진행하여 처음 임용
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이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 

Ÿ 여러 종류의 위원회 위원직을 순차적으로 경험해보게 하여 신임교원의 업무 능력
을 향상시키고 위원회에는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접목시킴 

Ÿ 신임교원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신임교원이 강의하는 교실을 찾아가 적시에 피드
백 제공 

Ÿ 교원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 

Ÿ 임용 초반에 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임시간 감면 정책 도입 

Ÿ 승진을 위한 임용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Ÿ 교원 역량개발 기회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도 

학문 영역과 학교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원의 성공적인 역량 개발에 멘토링
이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여성교원의 성공에 동료 교원의 조언과 지
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이를 보다 명시적이고 
분명한 프로세스로 만들기 위해 공식적인 제도나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
요하다. AAUP에서 제안하는 멘토링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Ÿ 학과의 크기에 따라 다른 학과에서 멘토를 초빙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해야 함 

Ÿ 멘토는 신임교원이 학계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학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Ÿ 재임용, 승진 절차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기금을 지원하는 모든 영역에서 
멘토를 적극적으로 활용 

Ÿ 멘토링을 학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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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미국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미국교육위원회(ACE)는 2003년부터 슬로안 재단(Alfred P. Sloan Foundation)과 협
력하여 교원 커리어의 유연성을 증진하는 구조적, 문화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대학들이 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교원을 임용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
에서  ACE는 구체적으로 “An Agenda For Excellence”라는 프로젝트와 “Alfred P. 
Sloan Awards for Faculty Career Flexibility” 상을 운영하고 있다. 

ACE에서 말하는 ‘교원 커리어의 유연성(faculty career flexibility)’이란 연구 생산성 
정도에 따라 정년 심사에 필요한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장하는 것, 휴직 제도를 자유
롭게 사용하는 것, 교원에게 할당된 책임과 의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 등을 말한
다. 교원 커리어의 유연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학계에 여성이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 
있다. 2002년부터 미국 대학이 배출한 박사학위를 보면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그
런데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 중 ‘정년(tenure-track)’을 보장하는 위치의 교원 커리어
를 추구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되었다. 더욱이 이 중에서 실제로 정년을 보장 받는 
경우는 1/3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정교수 직위를 부여받는 경우는 1/4 미만이었다. 
정년 트랙을 걷는 여성교원에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 정년심사 시기에 
아이를 출산, 양육하는 것이 여성들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남성의 경우 가족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 출산, 양육과 가족 돌봄은 더 이상 여성만 아니라 남성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이에 더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자녀뿐
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와 친척도 교원들이 부양하고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 및 부양 문제는 단순히 신임교원뿐만 아니라 전 연령의 모든 교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원 커리어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점차 더 다양해지고 있는 교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우수한 교원을 임용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사례 3 : 미국의과대학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미국 대학 중 ‘여성교원의 역량개발’과 ‘여성교원의 권리’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의과대학이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도 의과대
학 차원에서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고, 여성교원 네트워크를 
운영해 자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곳도 많다. ‘미국의과대학연합’에서는 
여성교원의 생애주기에 따라 커리어를 개발하고 증진하기 위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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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arly Career Women Faculty Professional Development Seminar 

- 조교수나 전임강사 레벨에 있는 여성교원들에게 의학계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 3일간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여성 의사와 과학자들이 커리어의 초기 단계에서 맡을 수 있는 리
더십 역할의 종류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학계의 일원으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커뮤니케이션, 갈등 관리, 재무 상황 점검, 전략적 사고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경
력과 리더십 증진을 위한 기술을 학습

Ÿ Mid-career Women Faculty Professional Development Seminar

-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부교수 레벨의 여성교원이 대상 

- 3일간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경력의 중간 과정에 놓인 교원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주제’를 논의 
학계에서 중견 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곧 다가올 미래에 중진으로 학계를 이끌어갈 대 
필요한 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  

사례 4　: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예일대학교의 여성교원 네트워크인 ‘여성교원포럼(Women Faculty Forum, WFF)’에
서는 여성교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여성교원
의 역량개발’과 관련된 것으로는 ‘멘토링’과 ‘교육’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여성교원
포럼은 여성교원, 대학원생, 박사후 연수생(post-doc)을 위한 멘토링을 주관, 운영하
고 있다. 멘토링은 점심시간을 겸해 멘토와 멘티가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하
며 고충과 고민을 나누는 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린다. 가장 최근 진행된 교육의 주제는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 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자녀의 출산, 결혼, 본인의 승진, 은퇴 등 생애주기
별로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3) 서울대학교 여성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3-1>은 여성교원을 생애주기 및 직급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주요 현안, 
그에 따른 일-가정 양립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연구, 리더십 능력 강화 프로그
램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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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조교수
(30대)

부교수 
(30대 후반-40대)

정교수
(40대 후반-50대)

생애적 특성
-결혼과 출산
-육아
-자녀 양육

-유치원 자녀 돌봄
-학령기 자녀(초·중·고) 돌봄

-학령기 자녀
 (중·고·대학생) 돌봄
-부모 돌봄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출산 휴가
-육아휴직제도 이용 활성화
-난임 휴직, 난임 지원
-직장 보육 시설 지원
(어린이집, 수유시설 확대 등)
-승진심사 유예제도
-보직/위원회 위원직 
 선택제 혹은 감면
-학기별 강의 시수 조정 
 및 책임 시간 감면 제도

-직장 보육 시설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용
-보육시설 내 방과후 수업
 개설 등 자녀 교육 지원
-자녀 심리 및 교육 상담
 지원(대학 입시 등)
-보직/위원회 선택제

-자녀 교육 상담 지원 
-부모 돌봄 지원 제도 
-은퇴 대비 상담  제공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멘토링 제공
 *학과 혹은 단과대에서 
  공식적 제도화 거쳐 운영 
 *재임용, 승진, 정년 보장 
  등 커리어 전반에 관한 
  조언 제공
 *연구 과제 신청 등 연구  
  및 강의 스킬이나 강의에 
  관한 피드백 제공
 *심리적 지원 및 학 내외 
  네트워크 형성 등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신임 여교수를 위한 워크숍
 (주제별 정기적으로 운영)

-보직/위원회 참여 확대
-부교수를 위한 워크숍
 *리더십 증진 등 주제별
  워크숍 정기적으로 개최 

-신임 여교수를 위한 
 멘토 역할 수행
-정교수를 위한 워크숍 
 *리더십 강화 
 *의사소통능력 개발
 *업무조정 능력 개발
 *사회 공헌 등 정교수 
-직급에 필요한 주제별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
-보직 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 참여 기회 확대   

<표 3-1> 생애주기별/직급별 특징 및 지원 방안

이 표에서 각 생애주기 및 직급별로 제시한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제도는 여성교원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녀 교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우리 사
회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해 여성이 훨씬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
람직한 역할수행의 모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젊은 
남성 교원의 경우에는 여성교원 못지않게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의 저출산 포럼에 초청된 파이앵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 남
성의 70~8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중앙일보》 2016년 8
월 5일자). 이런 점에서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정책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 앞의 
현황 부분에서 밝혔듯이 연구팀이 학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교원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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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이유도 이런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가족친화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이다. 

또한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이나 정책에서도,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원 (개개인
의, 또 동시에 그룹으로서의) 역량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여성교원뿐만 아니라 전체 교
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임교원은 멘토링 제도를 통해 선배 동료 교수로
부터 교육 및 연구, 정년보장 심사를 받기까지의 경력 관리, 육아 및 자녀 교육에 관
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멘토와의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또한 멘토를 통해 대학
이나 학계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학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멘토링을 비공식적으로 개별 교수들에게 맡기기 보다는 예일대학교의 경우와 
같이 공식적으로 제도화해 모든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학과가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되어 신임 교
수에게 가장 적합한 멘토를 섭외하여 지정해주고, 각 단과대학이나 본부는 재정지원
과 함께 성공적인 멘토링 사례집을 만들어 신임교수 워크숍 등에서 제도를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공과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
며, 포항공대는 교육과 연구 멘토를 각각 개별적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여성교원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 여성교원의 수가 많은 단
과대에서는 단과대가 주체가 되어 운영을 할 수 있고, 성격에 따라서는 여교수회가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주관하고 대학 본부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일대학교에서 여성교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
에 대비하기”와 같은 주제의 세미나를 개발하여 자녀의 출산, 결혼, 본인의 승진, 은
퇴 등 생애주기별로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여성교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장을 제공해주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의과대학연합회와 같이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등으로 나누어 세미나나 워크
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교수들을 위한 세
미나에서는 커리어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함께 모색할 수 있으
며, 승진 심사를 위한 준비나 학계 일원으로서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데 필요한 전략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여성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뒤이어 검토할 학내 의사결
정기구에 여성교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어서는 학내 의사
결정기구에 여성교원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부문의 현황
을 비교 사례로 삼아 여성교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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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내 의사결정기구 내 참여 확대 방안 

1) 현황 

현재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교원 참여 현황을 직위별로 살펴보자. 먼저 개
교 이래 총장을 여성교수가 맡은 일은 한 번도 없으며 총장 후보로 여성교수가 나선 
경우도 없다. 부총장의 경우 여성교수가 임명된 적은 단 한번으로, 사회대 언론정보학
과 박명진 교수께서 교육부총장으로 임명(2010.8.25.~2012.7.22.)된 바 있고, 이후에
는 여성부총장이 임명된 경우가 없다. 

보직명 연도 보직교수 수 여성 보직교수 수 비율(%)

처/실장

2011 4 0 0.0
2012 - - -
2013 - - -
2016 4 0 0.0

학장(대학)/원장(대학원)

2011 22 2 9.1
2012 - - 8.0
2013 - - 8.8
2016 25 1 4.0

학칙에 규정된 
부속기관/시설의 장

2011 98 9 9.2
2012 - - 11.0
2013 - - 10.0
2016 98 9 9.1

총계

2011 124 11 8.9
2012 - - 10.1
2013 - - 9.3
2016 124 10 8.0

<표 3-2> 주요 보직 여성교수 참여현황

Ÿ 2012년과 2013년의 비율은 2013년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임
Ÿ 음영 부분은 자료 없음 

본부의 처장과 실장의 경우 2004년도에 처음으로 여성교원이 두 명 임명(2004. 
8.~2006.7.)된 바 있다. 자연대학 생명과학부 노정혜 교수가 연구처장으로,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이미나 교수가 학생처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여성
처장은 한 명도 없다. 2011년 이후의 자료를 보면 본부의 처장과 실장 중에 여성교수
는 한 명도 없다(<표 3-2>). 부처장의 경우 사범대 국어교육과 윤희원 교수가 첫 여
성부처장으로 연구부처장을 맡은 바 있고(1996~1998),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한
성림 교수가 학생부처장을 맡은 바 있다(2014.7.~2016.7.). 이후에는 생활과학대학 의
류학과 이유리 교수가 학생부처장을, 약학대학 약학과 오정미 교수가 연구부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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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게 되었다(2016.7~2018.7.).

학장/원장 역시 여성교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간호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을 제외
하고는 여성교수가 선출된 경우가 전무하며, 2016년에는 생활과학대학의 학장도 남성
교수가 맡게 되어 학장/원장 중 여성교수는 한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표 3-2>). 
여성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대학을 제외한 다른 서울대 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여성 
학장과 원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도 남성 보직교수 수 여성 보직교수 수 여교수 비율

학사운영위원회

2011 24 2 7.7
2012 - - 8.0
2013 - - 7.1
2016 21 6 22.2

대학인사위원회

2011 26 9 25.7
2012 - - 26.3
2013 - - 24.2
2016 27 7 20.6

기획위원회

2011 16 4 20.0
2012 - - 10.5
2013 - - 5.0
2016 16 4 20.0

대학원위원회

2011 24 3 11.1
2012 - - 11.1
2013 - - 7.1
2016 28 1 3.4

재정위원회/
재경위원회(2016)

2011 16 1 5.9
2012 - - 0.0
2013 - - 0.0
2016 27 3 10.0

총계

2011 106 19 15.2
2012 - - 13.6
2013 - - 10.4
2016 119 21 15.0

<표 3-3> 주요 위원회 여성교수 참여현황 

Ÿ 2012년과 2013년의 비율은 2013년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임
Ÿ 음영 부분은 자료 없음

한편 학내 주요 위원회의 여성교수 참여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3
년 사이에 15.2%에서 각각 13.6%, 10.4%로 최근으로 올수록 참여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표 3-3>). 특히 재정위원회의 경우 16명의 재정위
원 중 단 1명의 여성위원이 위촉되었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명의 여성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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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이다. 기획위원회의 경우 2011년의 20%에서 2012년 10.5%, 2013년 5.0%
로 현격하게 여성교수 참여의 비율이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학사운영위원회와 대학원
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2013년에 여성교수 참여 비율이 감
소하여, 2013년에 전반적으로 여성교수의 참여비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일
하게 25% 정도의 여성교원 참여비율을 보이는 대학인사위원회의 경우 임명직이 아니
라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여성교수로 이루어져 있는 양성평등위
원회 위원들이 대학인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여
성교수를 특별히 더 임용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학내 주요 위원회
의 여성교수 참여율이 2013년 들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와 다양성 차원에서 매우 아쉬운 점이다.  

2016년의 참여현황을 보면 2013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2011년의 비율에 머무르는 
정도로서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사운영위원회에
서 여성교수의 비율이 22.2%로 크게 늘어났다. 각 대학/대학원의 부학장/부원장들이 
참여하는 학사운영위원회는 주로 임명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런 점에서 2016년도 비율은 각 대학/대학원의 부학장/부원장에 여성교수가 많이 임
명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고무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본부 차원에서 여성교수를 더 많이 임명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대학원위원회의 경우 여성교수가 1명으로서 여성교수의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이 
역시 학장/원장으로 구성된 대학원위원회에 생활과학대학 학장(남성)이 선출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임명직이 많은 기획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는 이전보다 많은 여성교수
가 임명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2011년의 여성교수 비율
인 15%에 머무르고 있다.

위원회 명 남성 위원 여성 위원 여성비율
이사회 14 3 17.6

총장추천위원회 26 4 13.3
평의원회 42 7 14.3

<표 3-4> 이사회·총장추천위원회·평의원회 여성교수 참여현황

Ÿ 2016년 기준

다음으로 법인화 이후 생겨난 이사회와 총장추천위원회를 보면 각각 약 18%와 13%
로, 다른 위원회의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3-4>). 평의원회의 경우도 약 
14%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조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3-4>). 이러한 위원회
들은 교내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여성교수를 임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교수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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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 검토했듯이 지난 수년 간 교내에서는 여러 정책 및 연구과제들을 통해 여교
수 임용 확대와 여교수에 대한 지원 제도, 성희롱/성폭력 이슈, 여직원과 여학생들에 
대한 지원,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교육 등 다양한 주제들을 꾸준히 다
루어 왔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학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교수 참여에 대한 논의
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최근 과제들 중에서는 양성평등추진위원회가 2011년에 발간한 『여성인력 참여확대를 
위한 서울대학교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보고서』를 들 수 있다. 보고서는 대학 
내 보직교수와 위원회 구성에서의 여교수 비율을 조사한 후 “우리 대학 여성 보직교
수의 비율은 전체교수 중 여교수 비율보다 다소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어 본부의 처/실장 중 여성교수
가 전무한 점이나 여성연구소장, 약학대학 약초원장,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장 등 전통
적으로 여성교수가 보직을 맡아온 곳을 제외하면 부속기관 장의 여성교수 비율 역시 
매우 낮다는 점을 간과한 듯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여성 보직교수의 비율이 낮다고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여교수의 역
할이 적은 것은 아니다. 현재 여교수들이 맡은 보직을 살펴보면 이들이 대학의 정책결
정과 운영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운영에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부총장,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연구력 향상의 원천인 중앙
도서관의 장, 5천여 명 사생들의 대모 역할을 하는 기숙사 사감, 3만여 명 학생들의 대
학생활을 책임지는 대학생활문화원장, 고품격 미술관의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미술관
장, 이외에도 성희롱․성폭력상담소장 등 핵심보직을 여성교수가 맡고 있다. 따라서 여성 
보직자들의 수보다 여교수가 어떤 보직을 맡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비중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다른 어떤 대학보다 우리 대학이 나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 (양성
평등추진위원회, 2011: 18-19)

위원회의 여교수 비율 역시 우리대학의 여교수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간과한 채 전체 여교수 비율보다 높다는 점만을 부각하고, 학사운영위원회나 재
정위원회에 참여한 여교수가 각각 2명과 1명으로 매우 적다는 점은 간과한 채 대학인
사위원회(양성평등추진위원회 여성위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함)에 여성 비율이 25.7%
이고 “기획위원회에도 여교수가 20%나” 된다고 강조하는 등 몇몇 핵심 보직에 여교
수를 임명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시의 성과를 다소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
을 보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여교수 채용확대를 포함한 양성평등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가
지 제도개선을 하고, 보직교수 임명과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교수 참여를 20% 이상
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에 여교수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p. 21)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자료에서 보듯이 보직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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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원회 구성에서의 여교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학내 의사결정기구 
내 여교수 참여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학내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3년의 『여성글로벌리더십 강화방안연구』에서는 연구 내용 중 아주 적은 분
량만 의사결정과정에서 본 양성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2011년 보고서에 비해서 
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12년 2013년 처, 실장 중 여교수는 단 
한명도 없고, 여교수들이 주류인 생활과학대학과 간호대학을 제외하고 주요 대학의 
학장들 중 여교수는 전무하다”(p. 26)고 지적하면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서 
처, 부처장들, 학칙에 규정된 부속기관의 장들은 본부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여교수 
비율을 높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비율은 매우 미미하여 국가 기관과 국가가 정하는 
위원회의 양성 평등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p. 26)고 비판하였다. 또한 “대학
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교수들이 참여하도록 본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교육 환경을 개선함에도 필요하고 세계적 대학을 지향하는 데 있
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뒤이어 “여교수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p. 26)고 
지적하였다. 학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양성불평등의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서 인식하
고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여성 교수들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서, 2011년 보고서의 
다소 안이한 입장에서는 일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우리 대학 의사결정기구 내 여교수 비율을 보면 이전의 상
황에 비해 여교수의 대표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부의 부총
장과 처장 실장 등 대학 집행부의 의지로 여성 교수를 임용할 수 있는 본부 보직에도 
2006년 이후 단 한명의 여성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주요 부속
시설 및 기관의 장 중에서 여성 임용은 오히려 크게 줄어 올해는 단 한명의 여성보직
교수가 임명되었다는 점은 우리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가 최근 들어 퇴
보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곧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본부에 촉구하기만 하였을 뿐 이를 실제적 제도의 마련
과 실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력이나 기구가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총장 등 
교내의 리더십에도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 참여의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공
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발전의 모멘텀이 되어야 할 
법인화 이후에도, 새로 생겨난 위원회들에 여성 교수의 참여가 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 대학이 여성교수의 참여나 교내 정책 결정과정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해 오
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의사결정기구 내 여교교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제나 연구의 결과물
을 제출하거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또 본부에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도 부
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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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한 근거 조항과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제도와 근거 조항이 만들어 
지면 그 실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개선을 권고할 조직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 비교 사례: 공공 부문

여기에서는 근거 조항 제정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공공 부문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제’와 ‘공공 부문 위원회 위원 현황’을 소개한다.  

사례 1: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조직에서 ‘유리천장’과 ‘유리벽’의 존재는 여성의 승진이나 보직 배치, 교육기회 등을 
제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 공무원이 관리자급이 되지 못하면, 중요한 업무를 익
힐 기회를 갖지 못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해 자신들이 가
진 역량을 계발하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 조직은 교육훈련이 특히 많은 편인데 이는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에의 배치나 승진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행정기관에
서 이와 같은 유리천장의 존재를 인식하고 여성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이다. 2002년 3월 ‘여성
공무원인사관리지침’에 의해 실시된 이 제도는 2001년 당시 정부 5급 이상 관리직공
무원 중 여성 비율이 4.8%인 것을 2006년까지 10%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각 부처로 하여금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007
년에 정부는 관리직의 범위를 4급 이상으로 높여 2011년까지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
성 비율을 10%로 높인다는 내용의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에는 2017년까지 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방
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분명한 목표치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또 이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하위체계가 없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문미경 외, 2013: 164).

사례 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성의 위원회 참여

한편 정부위원회의 경우 여성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이라는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5>와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으로 최근 몇 년간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목표는 점진적으로 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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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참여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여성참여율

2010 375개 8,875명 6,982명 1,983명 22.3%
2011 411개 7,647명 5,747명 1,900명 24.8%
2012 425개 7,585명 5,636명 1,949명 25.7%
2013 429개 6,873명 4,971명 1,902명 27.7%
2014 457개 8,305명 5,675명 2,630명 31.7%
2015 438개 7,543명 4,968명 2,575명 34.1%

<표 3-5>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Ÿ 기준시점 : 각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공표시기 : 다음연도 7월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위원회 성별참여 현환을 보면 2010년 375개 위원회의 위원 중 
22.3%가 여성이었던 것이 매년 조금씩 증가해 2015년에는 34.1%로 늘어났다(<표 
3-5>).  

연도 구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참여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여성참여율

2014
전체 18,043개 181,048명 129,492명 51,556명 28.5%
시·도 2,052개 31,674명 22,080명 8,866명 28.0%

시·군·구 15,991개 149,374명 106,684명 42,690명 28.6%

2015
전체 15,584개 159,068명 111,157명 47,911명 30.1%
시·도 1,783개 28,555명 19,850명 8,705명 30.5%

시·군·구 13,801개 130,513명 91,307명 39,206명 30.0%

<표 3-6>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Ÿ 기준시점 : 각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공표시기 : 다음연도 7월
Ÿ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14년부터 성별참여 현황 조사 및 '15년부터 공표 추진

이러한 추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분포를 보면 2014년 약 29%에서 2015년 약 30%로 늘어났다(<표 
3-6>). 이들 사례는 법령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참여율을 제시하고 이를 감시하고 촉
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를 적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
요조건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3)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기존의 문제제기와 진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교원의 참여가 여전히 미비한 것은 대학 차원에서 인식이 부족해서이기도 하
지만 제안된 정책 및 제도를 실행할 실질적인 근거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결정기구 내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직 임
명 및 위원회 구성 시 여교수 임명을 독려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규정으로 명시하
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성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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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앞서 소개한 「양성평등기본법」
에 의해 제도화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법조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
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참여) 3항에서는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여 여
성가족부의 권한을 적시하였다. 또한 제4항에서는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
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
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대학에서도 보직 임명과 위원
회 구성에서의 여교수 비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공표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 시행을 권고할 수 있는 다양성위원회의 역할과 본부 및 단과대학의 계획수립 
의무 등을 적시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근거 조항이 있어야만 
의사결정기구 내 다양성의 확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직 임명 및 위원회 구성에서 여교수 비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제정도 필요하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내 구성원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해야하겠지만, 정부의 정책 기준인 40% 이상을 참고할 때 현재 서울대학교 내 
여교수의 분포를 고려하더라도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교수를 25% 이
상으로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서
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
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
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정하여 기
준을 법제화 하였다. 학내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고 이러한 가
이드라인을 반영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과 집행기구의 존재 없이는 우리 대학에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요원한 일이며, 최근 수년간 진행되어 온 여성참여의 퇴보 현상이 계속될 가
능성도 크다. 그러므로 규정과 집행기구의 도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

여성교원의 채용을 확대해나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채용된 여성교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장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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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애주기와 직급별로 부딪히게 될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멘토링이나 워크숍 및 세미나 프로그램을 상시적
으로 운영하여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연구, 리더십과 관
련된 문제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교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
상의 여성교원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본부와 단과대의 보직과 
교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교수 임명 비율의 가이드라인을 정부의 
경우와 같이 40%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다양성위원회와 같은 공식 기구가 여교수 임명의 현황을 공표하고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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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원 다양성 증진: 어제, 오늘, 내일





제4장 교원 다양성 증진: 어제, 오늘, 내일

“저는 다양성위원회를 총장 직속의 자문기구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최초로 시도하는 다양성위원회가 앞으로 우리 서울대학교 구성
원들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대학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학내 기관들이 잘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발굴·격려
하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자료와 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다양성위원회 창립 기념 포럼’(2016.3.23.)

다양성위원회 창립기념포럼에서 성낙인 총장은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역할을 위와 같
이 요약한 바 있다. 즉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잘 하고 있는 
부분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앞의 것은 키우고 뒤의 것은 보완할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기본 전제 
확립과 그러한 다양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실제
로 출범 이래 위원회가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한 것도 다양성의 가치에 관한 것이었
다. 이런 고민을 담아낸 것이 2016년 4월에 다양성위원회가 발간한 『서울대학교 구성
원과 운영의 다양성 증진 방안』이다. 

이 보고서는 위 논의 내에서 여성교원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기획되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했던 기본 방향은 규범보
다는 실질에, 듣기 좋은 방안보다는 실현가능한 방안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다양성에 대한 기존의 규범적인 접근법과는 시각을 조금 달리
하여 다양성이 경쟁력, 또는 수월성의 측면에서도 가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
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논의를 잘 정리하되 보다 적극적인 실천적 방안을 모색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다양성위원회에 
대한 총장의 기대와도 조응한다. 이 보고서가 일차적으로 교원 다양성을, 그 중에서도 
여성교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도 여성교원의 문제야말로 수월성의 측면에서 다양
성의 가치를 잘 담고 있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여성교원 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밝히면서 교내에서 축적된 논의들을 
검토하여 그동안 나온 제언들을 정리하였다. 다양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양성의 반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다양성이 모자라는 상태란 어떤 
조직, 또는 어떤 상황에서 두 집단, 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을 때 그 중 한 집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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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특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 경우 과대 대표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해내는 역할, 또는 기대와 과소 대표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해내
는 역할과 기대가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다. 물론 두 집단이 어느 비율로 나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
지만 대체로 0~20%를 다양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본다면, 대략 15%인 서울대학교 여
성교원은 여전히 과소대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여성교원이 겪는 불이익이 대학 조직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대학 조직의 비효율이 결국 전체 구성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다. 이런 점에서 교원 구성의 다양성은 조직 성원의 다양성이 조직의 운영과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다양성이라는 목표의 정당성 측면 모두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
는다. 

2장과 3장에서는 여성교원 비율 및 학내주요 기구 참여율 등의 주요 현황과 선행연
구, 관련정책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여성교원의 과소 대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
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크게 여성교원 채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
안과 채용된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나뉜다. 

여성교원 채용 확대 방안을 논의한 2장에서는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교원 
채용 확대 문제는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대학의 뚜렷한 비전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는 점에서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여
야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둘째, 총장이 제시할 비
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단위는 각 단과대학과 학과라는 점에서 교육단위별로 여성
교원 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권한을 양성평등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공무원법」 상의 채용 조항(3분의 1법) 개정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개정안과 같이 대학교원 다양성을 평가하는 척도에 
출신 학교뿐만 아니라 성별도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교원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 3장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생애주기·
직급별로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워크숍, 멘토링)을 운영하여야 한다. 프로그
램의 대상은 여성교원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다루는 이슈도 출산 및 육아와 같은 생
활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및 학술 활동을 아우른다. 즉 이 프로그램의 도입은 여성이
든 남성이든 교수 각각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교원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학내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교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부와 단과대 내
의 보직 임명과 교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교수 임명 비율의 가이
드라인을 정부의 경우와 같이 40%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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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다양성위원회와 같은 공식 기구가 여교수 임명의 현황을 공표
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다양성에 대
한 백서를 발간하고 그 내용에 보직 및 위원 구성의 여교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시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

올해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이다. 이 보고서는 교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70주
년을 맞이한 서울대학교의 모습을 그려본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개교 100주년이 되
는 30년 후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까?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많이 바
뀌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바뀌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많다. 이를 
두고 조직 문화를 바꿔야한다는 등의 근본적인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본 연구팀의 생각은 학교에서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지
속해나가는 정책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문화적 요소가 계속 강조된다는 것
은 그만큼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 모자랐다는 점을 반영한다. 교원다양성 증
진 방안의 핵심은 결국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도화의 틀을 만들 수단을 찾는 데에 
있다.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다. 여성교원의 문제는 2-3년이 아니라 20-30년을 생각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30년 동안 지속되어야 할 계획은 지금부터라
도 제대로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중단 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
만 우리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교원들로 구성
된 서울대학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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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 다양성위원회 포럼 자료 (제2회)





제2회 다양성위원회 포럼 <교원 다양성 증진 방안 연구> 자료

- 목 차 -

1. 포럼 프로그램

2. 기조발제: 왜 (또) 여성교원인가? 

한신갑 (서울대 사회학과)

3. 발표: Recent Activity in Japan for Gender Equality in 
University and Next-generation Invitation to STEM 

Chikako Yoshida-Noro (Nihon Univ., College of Industrial Technology) 

4. 발표: 교원 다양성과 대학의 지위(status)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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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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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조발제 : 한신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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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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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oken 

•
•
•

Tokenism 
[…] is the practice of making 
only a perfunctory or symbolic 
effort to be inclusive to 
members of minority groups, 
especially by recruiting a small 
number of people from 
underrepresented groups in 
order to give the appearance of 
racial or sexual equality within a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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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 Chikako Yoshida-N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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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표: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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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다양성과 대학의 지위(status)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세대 경험을 중심으로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전 연세대 젠더연구소 소장
전 연세대 성폭력상담소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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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B 다양성위원회 정책연구팀 정기회의록





구분 성명 소속기관 소속부서 비고

연구책임자 한신갑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김나영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미참석

송미정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우지숙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미참석

윤석화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미참석

이경우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이우영 법과대학 법학부

이준호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보조연구원
성연주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

임여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 미참석

다양성위원회 기획정책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1차 회의록

일    시 : 2016년 5월 3일(화) 12:00-13:30

장    소 : 호암교수회관 2층 플럼룸 

참 석 자 : 노정혜(위원장), 이정상(부위원장), 배유경(전문위원), 홍정아(직원)/이상 다양

성위원회 소속/ 한신갑(사회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송미정(영어영문학과 교

수), 이경우(재료공학부 교수), 이우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호(생명과학

부 교수), 성연주(사회학과 박사과정, 조교)

작 성 자 : 성연주 

1. 소개 및 인사 

2. 연구 대상에 대한 논의 

․교원 다양성의 여러 차원과 범주 중 이 연구에서 다룰 대상을 선정할 필요성

․지표 설정의 목적과 방법 – 양적/질적 측면의 원인과 효과 

․연구의 시간적 지평 – 단기-중기-장기 

3. 교원 다양성 학내 현황 

․기존 자료 상황과 문제점

․‘3분의 1’ 시행령을 보는 시각  

4. 이후 일정 

① 2주 후인 5/16-20 중 2차 회의 개최 추진 (5개월 중 약 10회 회의 진행 예정)

- 2차 회의 안건: 다양성위원회 1차 정책과제 보고서와 포럼 요약/설명

- 역할 분담 

② 연구 종료 전인 9월 중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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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위원회 기획정책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2차 회의록

일    시 : 2016년 5월 20일(금) 9:00-11:00

장    소 : 롯데국제관 5층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실 

참 석 자 : 한신갑(사회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김나영(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송미

정(영어영문학과 교수), 이경우(재료공학부 교수), 이준호(생명과학부 교수),

성연주(사회학과 박사과정, 조교), 임여진(사회학과 석사과정, 조교), 배유경

(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

작 성 자 : 성연주 

1.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운영의 다양성 증진 방안(2015 기획연구과제)’ 요약 발표 

․교원다양성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창의적 지식 공동체 구현에 필요한 특성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안 내용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의 창립 배경 및 향후 역할과 과제 

․하버드대학교 교원다양성 현황 및 ‘교원 발전 및 다양성 위원회' 소개 

2. 연구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 

․연구의 초점과 범위에 대한 논의 - 여성 교원을 중심으로 

․다양성 지표 설정 - 단위(퍼센트 등), 수준(학과, 단과대학), 단계(채용, 승진) 논의 

․연구의 방향 - 가시적 방안 제시, 제도 개선 초점 

3.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 

․국내외 타 대학의 여성교원 관련 정책 및 제도 

․서울대 여성교원의 승진 관련 자료 - 출산, 육아휴직제도 신청 현황 및 효과 

․교원임용 관련 법령, 학내 규정 정리 

․여성교원 대상 설문조사 자료 - 의대 함춘여의사회 설문조사 자료 공유 (김나영 교수님)

․여성교원 관련 선행연구 자료 (여교수회, 여성연구소, 양성평등추진위원회 등)

4. 이후 일정 

① 2주 후인 5/31-6/3 중 3차 회의 개최 추진 

- 3차 회의 안건: 여성교원 채용 관련 선행연구 자료 요약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나아갈 세부 방향 및 목표 설정 

- 역할 분담 

② 일본 니혼대학교 요시다 노로 교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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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위원회 기획정책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3차 회의록

일    시 : 2016년 6월 8일(수) 16:00-18:00

장    소 : 롯데국제관 5층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실 

참 석 자 : 한신갑(사회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김나영(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우지숙

(행정대학원 교수), 이경우(재료공학부 교수), 이준호(생명과학부 교수), 배유

경(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 성연주(사회학과 박사과정, 조교), 임여진(사회학

과 석사과정, 조교)

작 성 자 : 성연주 

1. 여성교원 임용 관련 선행연구 및 기존 자료 요약 발표  

․선행연구 목록 

일시 주체 연구명

2007.12
양성평등추진
위원회

양성평등에 입각한 대학교원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콜로키움

2008.12 여성연구소 여교수 채용확대 방안 연구

2010.2
여교수회,
여성연구소

여교수 지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11.4
양성평등추진
위원회

여성인력 참여확대를 위한 서울대학교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보고
서

2013.12 여교수회 여성글로벌리더십 강화방안연구
2014.12 여교수회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추진정책의 검토와 발전방향 제시
2016.4 다양성위원회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운영의 다양성 증진 방안

․7개 선행연구의 제안사항: 여교수 임용 목표제 재도입,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

성 진작, 여성 임용 관련 본부 차원의 백서 발간, 실행력 있는 전담인력 배정 등 

2. 연구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 

․여성교원 임용의 기준 설정 – 학과를 중심으로 

․여성교원 임용에 대한 학과별 로드맵 설정  

– 연도별 목표 설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시 

․본부보직(처장 등), 각종 위원회 내 여성비율 목표 설정 필요 

․외국인 교원에 대한 통계자료 및 관련 내용 추가 – 국내외 대학과의 비교 

3.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양성평등추진위원회 회의록 및 조치사항과 여교수지원제도 신청 현황 

․95-20XX학번 대상(현재 신임교수 임용자의 학부 학번) 학과별 여학생 수 자료

․일본 니혼 대학교 요시다 노로 교수 – 여성교원 임용 관련 자료 요청 

4. 이후 일정 

- 4차 회의 준비 사항: 여성교원 채용 관련 필요한 과제, 정책, 안건을 2-3개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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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위원회 기획정책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4차 회의록

일    시 : 2016년 7월 6일(수) 12:00-14:00

장    소 : 교수회관 5회의실  

참 석 자 : 한신갑(사회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김나영(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송미정

(영어영문학과 교수), 우지숙(행정대학원 교수), 이경우(재료공학부 교수), 이

준호(생명과학부 교수), 배유경(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 성연주(사회학과 박

사과정, 조교), 임여진(사회학과 석사과정, 조교)

작 성 자 : 성연주 

1. 회의자료 발표 

․요시다노로 교수님(니혼대학교) 자료 요약 발표   

- 한국여성과학기술총연합회 초청강연(2015.11) 발표자료 ‘동아시아 여성 연구자의 임용 및 

승진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2012-15 양성평등추진위원회 회의록 요약 발표

- 회의록 14건의 의결사항 및 논의내용 검토 

․교무과 제공 통계자료 설명 

- 교원임기신축운영제도 신청 현황 (2010-2016)

- 직급별 여교수 현황 (2016.4.1. 기준)

- 여교수 신규임용 현황 (2010-2015)

- 신임교수임용시 지원자 및 최종임용자 남/녀 현황 (2015.4-2016.4)

- 학사과정 입학생 남녀 현황 (1995-2004) 및 학과별 가이드라인 예시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제안/과제 검토 

- 총장단 등 대학 리더십의 의지

- 총장단, 처장단, 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내 다양성 확대

- 1/3법 개정 및 고등교육법 검토/수정

- 여성교원 채용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및 인센티브제 도입

- 양성평등추진위원회 역할 제고

- 여성교원 대상 지원제도 구축/강화

- 여성 학문후속세대 지원

2. 회의자료에 대한 논의 

․요시다노로 교수님께 과학기술을 포함한 일본 여성교원 임용 사례 전반에 대한 발표 요청

․교무과 제공 통계자료에서 전임/기금 교원을 구분하여 계산 필요 

․선생님들께서 제안한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5차회의 때 역할 분담할 예정 

3. 이후 일정 

․ 1주 뒤인 7/13(수) 5차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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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위원회 기획정책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5차 회의록

일    시 : 2016년 7월 13일(수) 12:00-14:00

장    소 : 교수회관 5회의실  

참 석 자 : 한신갑(사회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노정혜(다양성위원회 위원장), 김나영(의과대

학 내과학교실 교수), 송미정(영어영문학과 교수), 이경우(재료공학부 교수), 이준

호(생명과학부 교수), 배유경(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 홍정아(다양성위원회 직

원), 성연주(사회학과 박사과정, 조교), 임여진(사회학과 석사과정, 조교)

작 성 자 : 성연주 

1. 역할분담 논의 

․최종보고서 제목 – 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여성교원을 중심으로 

․역할분담 논의 및 배정 (별첨 참조)

․초안 작성을 위한 ‘템플릿’ 송부 (예정)

․참고자료(선행연구) 및 여성교원 관련 통계자료 목록 송부 (예정)

2. 9월 포럼 개최 논의 

․9/9(금) 오후 2-4시 일정 확정

․요시다노로 교수님께 공식 레터 발송 필요

- 과학기술을 포함한 일본 여성교원 임용 우수사례 전반에 대한 발표 요청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님,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백희영 명예교수님 컨택 고려 

․9월 마지막 주 연구결과 내용 발표 목적의 포럼 추가 개최 

3. 이후 일정 

․ 2주 뒤인 7/27(수) 6차 회의 개최 - 숙제 초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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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위원회 기획정책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6차 회의록

일    시 : 2016년 7월 27일(수) 12:00-14:00

장    소 : 교수회관 2회의실  

참 석 자 : 한신갑(사회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김나영(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이준

호(생명과학부 교수), 배유경(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 성연주(사회학과 박사

과정, 조교), 임여진(사회학과 석사과정, 조교)

작 성 자 : 성연주 

1. 역할분담 논의 

․초안 검토 및 논의 (상세 내용 별첨 PDF 참조)

․초안 내용 중 몇 가지 합의가 필요한 사항 토의 

- 교육공무원법 타교 또는 타학과 출신의 자 1/3 규정 

→ 타교 또는 타 대학 출신자와 소수 성별 교수의 수를 합쳐 2/5이 넘도록 (40%) 로 

개정

- 각 단과대학 인사위원회 여성교원 25% 참여 목표제 도입 

- 학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6/10 초과하지 않을 것 조항 신설 

2. 9월 포럼 개최 논의 

․9/9(금) 오후 2-4시, 아시아연구소 2층 영원홀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님 참석 확정 

․요시다노로 교수님께 공식 레터 발송 완료 (7/26)

- 9/8-10 2박 3일 일정으로 초청 

- 9/8 한국여성과학기술총연합회 주관 일정 (예정)

- 9/9 오후 5시 포럼 종료 후 다양성위원회 주관 간담회 및 만찬 (예정)

3. 이후 일정 

․ 3주 뒤인 8/17(수) 7차 회의 개최 

-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 수정 및 보완하여 회의 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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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위원회 기획정책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7차 회의록

일    시 : 2016년 8월 17일(수) 12:00-14:00

장    소 :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실 

참 석 자 : 한신갑(사회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김나영(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송미정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경우(재료공학부 교수), 성연주(사회학과 박사과정, 조

교), 임여진(사회학과 석사과정, 조교)

작 성 자 : 성연주 

1. 수정본 검토 

․수정본 검토 및 논의 (상세 내용 별첨 PDF 참조)

․교육공무원법 타교 또는 타학과 출신의 자 1/3 규정 논의  

-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서울대 내규 개정 중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고민  

- 단과대학 간 차이를 고려한 ‘예외조항 추가’ 검토 

- 다양성의 지표로 ‘타교출신’과 ‘여성교원’을 같은 조항에 함께 명시하는 안과,

두 개 분류를 나누어 각각 별도 조항으로 기술하는 안에 대해 논의 필요   

2. 9월 포럼 개최 논의 

․9/9(금) 오후 2-4시, 아시아연구소 2층 영원홀 

․여성과학기술총연합회 통해 사회자 추천 (김나영 선생님)

․상세 프로그램 

14:00-14:10 개 회 사            노정혜 (다양성위원회 위원장)

14:10-14:20 축    사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

14:20-14:30 연구소개 및 보고    한신갑 (사회학과)

14:30-15:30 발    표            요시다 노로 (일본 니혼대)

김현미 (연세대)

15:30-15:40 토    론            윤애선 (부산대 여교수회 회장)

15:40-16:00 질의응답

3. 이후 일정 

․ 2주 뒤인 8/29~9/2 중 회의 개최 

- ‘교육공무원법 타교 또는 타학과 출신의 자 1/3 규정’에 대해 주로 논의 

- 9/9 포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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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8차 회의록

일    시 : 2016년 9월 1일(목) 13:00-14:00

장    소 :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실 

참 석 자 : 한신갑(사회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이경우(재료공학부 교수), 이우영(법학대

학원 교수), 배유경(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 성연주(사회학과 박사과정, 조

교), 임여진(사회학과 석사과정, 조교)

작 성 자 : 성연주 

1. 수정본 검토 

․수정본 검토 및 논의 (상세 내용 별첨 엑셀 파일 참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9차 회의 전 이준호 선생님과 추가 논의 예정

–별도 회의 (서면 회의) 구성 ?

․1장에 ‘여성교원 채용 활성화를 해야 하는 정당성, 필요성’ 내용 추가 (이우영 선생님)

․4, 5장 내용을 엮어 ‘지속가능한 다양성을 위한 지원 방식’으로 재구성 

(송미정, 우지숙, 이우영 선생님)

2. 9/9일 포럼 개최 논의 

․요시다 노로 교수님과 오후 12시 중식 (현재 미정, 요시다 노로 교수님의 일정 확인 중)

․포럼 종료 후 오후 5시 다양성위원회, 여교수회 공동주최 간담회 진행 

․상세 프로그램 

14:00-14:10 개 회 사 노정혜 (다양성위원회 위원장)

14:10-14:20 축    사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

14:20-14:30 기조발제 한신갑 (사회학과)

14:30-15:30 발    표 요시다 노로 (일본 니혼대)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15:30-15:50 토    론 윤애선 (불어불문학과, 부산대 여교수회 회장)

정효지 (보건대학원, 서울대 여교수회 부회장)

15:50-16:00 질의응답

17:00- 간 담 회              다양성위원회 / 여교수회 주관

호암교수회관 릴리홀 (1층)

3. 이후 일정 

․ 9월 4-5째주 중 9차 회의 진행 – 결과보고서 논의  

․ 9월 30일 다양성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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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위원회 기획정책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교원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9차 회의록

일    시 : 2016년 9월 26일(월) 12:00-14:00

장    소 : 교수회관 회의실1

참 석 자 : 한신갑(사회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송미정(영어영문학과 교수), 우지숙(행정대

학원 교수), 이경우(재료공학부 교수), 이우영(법학대학원 교수), 이준호(생명

과학부 교수), 노정혜(다양성위원회 위원장), 배유경(다양성위원회 전문위

원), 성연주(사회학과 박사과정, 조교), 임여진(사회학과 석사과정, 조교)

작 성 자 : 성연주 

1. 결과보고서 관련 논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다양성의 정의와 범위, 개정안과 교육단위별 정책과의 연관성 논의 

․교육단위별 정책: 전공별 성비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단위별 소수성별 교원의 목표치로 

최소 10% 제안 

(예: 여성교원이 0명인 교육단위의 경우 교원의 10%까지 여성교원으로 구성)

․여성교원 역량강화 방안 중 일가정 양립 지원 외에 연구 지원 강화 여부 논의  

2. 이후 일정 

․ 9/30(금) 다양성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한신갑 선생님)

․ 10월 1째주 최종 회식 예정 

․ 10월 2째주 결과보고서 마무리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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